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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한국, 중국 및 일본으로 대표되는 동북아지역은 경제규모, 국가간 상이

한 경제발전단계 및 상호보완성 측면에서 볼 때 경제협력의 잠재성은 매

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협

력은 미주지역 또는 유럽에 비해서 미미한 상태에 있다. 비록 동북아 3

국간 정치 및 경제체제의 차이, 과거사 문제, 일방적 경제관계에 따른 갈

등 등 경제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많지만, 생산요소, 시장 및 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 보완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지역의 경제협

력추진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하겠다.

본 연구보고서는 1 9 9 9년도 동북아 경제협력 연구시리즈의 일환으로

투자분야에서의 경제협력 방안모색을 위해 추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한·중·일간의 투자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이들 국가간의 투자협

력에 있어 문제점을 제시하고, 투자협력 모델의 이론적 고찰 및 기존 투

자협력 제도를 파악하여 이들 국가간 투자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투자협력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투자협력의 목표, 수단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동북아 투자협력의 추

진을 위한 전략을 단기적, 중기적 및 장기적인 관점으로 구분하여 제시

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집필에는 본원의 여러 연구진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였

다. 이성봉 박사가 연구총괄책임과 투자협력방안 및 전략부분을 맡았으

며, 전재욱 박사는 한·중·일간의 투자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고, 최용

석 박사는 산업협력협정 분야를 집필했다. 외부전문가로 참여한 동국대

학교 김관호 교수는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와 수단 및 방안을 집필하

였다. 이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본 연구를 재정적으로 지

원하고, 연구내용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준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관계자에게도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가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정책개

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1999년 12월

院長 李 景 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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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 가운데 투자협력을 중심으로 경제협

력 전략을 모색함과 동시에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들 지역의 투자협력 강

화를 위한 제도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중·일간의 투자현

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이들 국가간의 투자협력에 있어 문제점을 제시하

고, 투자협력 모델의 이론적 고찰 및 기존 투자협력 제도를 파악하여 이

들 국가간 투자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중·일간의 투자현황과 특징을 분석한 결과, 여타 지역과 달리 동

북아 지역에 있어 3국간의 투자관계는 사실상 일방적 관계에 의해 지배

되고 있다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즉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일방적

인 투자국,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투자국의 위치에 있으나, 한국

의 對日 투자, 중국의 對日, 對韓 투자는 아직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무

르고 있다.

동북아 3국간의 이러한 일방적 투자관계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시

키는 것이 동북아 투자협력의 1차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역내 분업체제

의 발전을 목표로 일본에서 한국 및 중국,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비교우

위의 동적 순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투자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역내

분업체제의 발전과 함께 역외국 기업의 역내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방향

으로 동북아 투자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동북아지역

을 하나의 투자지역으로 정립하여 역외국 기업의 역내투자유치를 공동

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나아가 역내 또는 역외 협력 투자의 촉진을 위한

동북아 자원공유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적으로 고

려될 수 있다.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북아 3국이 추구할 수 있

는 정책적 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미 각국은 자국의 해외투자 지원,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개

별적 수단들을 결합하여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적 수단

을 개발할 수 있다. 동북아 투자협력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시될 수 있

는 여러 방안들에는 동북아 투자정보체계의 구축,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동북아 투자협력협정의 추진 및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의 추진 등이 있다. 

동북아 투자정보체계는 기본적으로 동북아 3국에 투자를 원하는 역내

및 역외 기업들에게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증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에 해당된다.

동북아개발은행은 동북아 투자협력을 위한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개발

은행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의 목적에 기여하는 동북아

지역의 투자에 대해 금융지원, 종합적인 정보·자문 서비스의 제공을 목

적으로 한다.

동북아 투자협력협정이란동북아 생산네트워크의 구축과 분업체제의 발

전 및 역내·역외 교역의 증가에 기여하는 성격의 투자에 대해 한·중·

일 3국이 공동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협력협정의 체결을 의미한다.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은 투자와 관련해서 동북아를 하나의 개방된 투자

자유지역으로 정립하기 위한 협정을 말한다. 즉 역내 투자장벽의 완전한

철폐를 지향하며, 역외국에 대해서도 자유화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동북아 투자협력의 수단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

근방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동북아 투자협력의 추진을 위한

전략을 단기적, 중기적 및 장기적인 관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 전략은 2 0 0 0년까지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접근방법으로, 동북

아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 동북아 투자정보망 구축, 동북

아 협력투자사업의 발굴 및 추진 등이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시될 수 있다. 

중기적 전략은 2005년까지의 기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투자분야 고

위급실무협의체를 구성, 동북아 투자보장협정의 추진 및 투자규제의 현

황 파악 및 규제완화의 추진 등이 논의될 수 있다. 투자분야 고위급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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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논의를 거쳐서 중기적으로 동북아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고

려될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 생산네트워크의 구축과 분업체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성격의 투자에 대해 3국이 공동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정하는 투자협력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장기적 전략은 2010년까지의 기간을 갖고 접근할 협력방안으로 중기

적으로 추진되었던 사항들을 심도있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시킬 것

들이다. 예를 들어 동북아 투자기금을 발전시켜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

하는 것과 동북아 투자지역 협정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투자협력의 최종적인 목표와 비전은 동북아 경제

통합이라 할 수 있다. 투자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는 동북아를 하나의

개방된 투자자유지역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즉 역내 투자장벽의 완전한

철폐를 지향하며, 역외국에 대해서도 자유화의 혜택을 확대하는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동북아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시 이와

병행하여 추구하며 보다 장기적으로 아세안 투자지역협정과의 통합을 통

해 동아시아 투자지역협정을 추구하는 것도 장기 비전으로 고려할 수

있다.

국문요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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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특히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경제의 글로

벌화가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은 안

정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특히 투자부문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

자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對韓투자의 측면에서 일본은 미국에 이어 가

장 중요한 투자국이다. 또한 일본의 對中투자는 홍콩·마카오에 이어 2

대 투자국의 위치에 있다.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의 급진전과 세계경제의 지역주의추세에 대한 영

향으로 이들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정치 안보면에 있어서의 불안정으로 인해 EU, NAFTA와 같은 구

체적인 경제협력에 대한 진전은 미비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들 국가의 범세계화와 지역주의에 대한 인식이 바뀜에 따라 동

북아지역의 경제협력체 구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 가운데 투자협력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전략을 모색함과 동시에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들 지역의 투자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구성

본 연구는 한·중·일간의 투자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이들 국가간



의 투자협력에 있어 문제점을 제시하고, 투자협력 모델의 이론적 고찰 및

기존 투자협력 제도를 파악하여 이들 국가간 투자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동북아 투자의 추세 및 현황을 파악하여 한·중·

일간의 투자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對中투자, 일본의 對中투

자, 일본의 對韓투자, 한국의 對日투자의 연도별, 산업별 현황과 특징에

대한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3장에서는 동북아 투자협력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

람직한가를 투자협력의 목표, 수단으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동북아 투자협력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에 대한 구상을 다음과 같이 체계화하였다.

–동북아 투자정보체계의 구축방안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방안

–동북아 투자협력협정의 추진방안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의 추진방안

제5장에서는 향후 동북아 투자협력의 추진을 위한 전략을 단기적, 중

기적 및 장기적인 관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 전략은 2000

년까지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접근방법이며, 중기적 전략은 2005년까지

의 기간을 염두에 둔 것이며, 장기적 전략은 2010년까지의 기간을 갖고

접근할 협력방안이다. 제5장에서는 동북아 투자협력의 궁극적인 비전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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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동북아 투자의 추세 및 현황

1. 한·일투자관계현황

한국의 對日직접투자는 1996년부터 큰 폭으로 줄어들어, 1998년에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비중의 0.6%에 불과하다. 1998년 말 누계기준으로

도 그 비중은 북미(29.6%), 유럽(16.5%)에 훨씬 못 미치는 1.8%에 머

물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對日직접투자가 부진했던 요인은 일본의 높은

생산비용(임금, 지대 등), 복잡한 유통구조 및 상거래 관습, 시장의 폐쇄

성 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對韓직접투자 역시 1995년을 분기점으로 큰 폭으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1998년에는 전년대비 76.2% 증가한 4억 3,500만 달러

로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8.0%를 기록하면서 점차 회복하고 있다.

<표 1> 한·일간직접투자추이

1998

23

(-64.1)

(0.6)

414

(76.2)

(8.0)

1997

64

(-20.9)

(2.0)

235

(-15.8)

( 7.6)

1996

81

(-99.0)

(1.9)

279

(-17.2)

(12.1)

1995

105

(84.2)

(3.4)

337

( -2.3)

(24.8)

1994

57

(850.0)

(2.5)

345

(119.7)

(34.8)

1993

6

(-78.6)

(0.5)

157

(-9.8)

(22.2)

1992

28

(133.3)

( 2.3)

174

(-14.7) 

( 21.6)

對日투자1 )

증감률

비중

對韓투자2 )

증감률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주 : 1 ) 투자기준. 

2 ) 도착기준, 괄호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재정경제부, 「국제투자 및 기술도입 동향」, 199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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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본의산업별對韓직접투자추이
(단위: 천 달러)

누계19981997누계1 )19981997

2,739,239

(53.7)

277,923

(63.9)

112,280

(47.6)
제조업 소계

2,739,239

(100.0)

435,241

(100.0)

235,915

(100.0)
제조업 소계

2,337,405

(46.1)

155,377

(35.7)

121,908

(51.7)

서비스업

소계

14,028

(0.3)

5,786

(0.1)

119,836

(2.4)

195,973

(3.8)

12,580

(0.2)

615,932

(12.1)

6,989

(0.1)

41,317

(0.8)

8,979

(0.2)

54,681

(1.1)

109,611

(2.2)

436,378

(0.9)

696,100

(13.7)

377,925

(7.4)

62,938

(1.2)

1,790

(0.4)

0

(0.0)

17,458

(4.0)

190

(0.04)

360

(0.08)

103,995

(23.9)

250

(0.06)

3,159

(0.7)

908

(0.2)

60

(0.01)

592

(0.1)

68,480

(15.7)

53,592

(12.3)

25,254

(5.8)

3,625

(0.8)

1,727

(0.7)

0

(0.0)

2,830

(1.2)

1,216

(0.5)

0

(0.0)

55,135

(23.4)

0

(0.0)

2,402

(1.0)

23

(0.02)

1,575

(0.7)

1,321

(0.6)

15,967

(6.8)

13,111

(5.6)

17,418

(7.4)

1,282

(0.5)

농축수산업

광 업

식 품

섬유및의류

제지및목제

화학공업

비 료

의 약

석 유

요 업

금 속

기 계

전기·전자

운송용기기

기 타

0

(0.0)

62,070

(1.2)

45,004

(0.9)

147,163

(2.9)

9,540

(0.2)

1,474,879

(28.9)

23,587

(0.5)

317,209

(6.2)

4,099

(0.08)

176

(0.003)

253,678

(5.0)

0

(0.0)

4,871

(1.1)

4,709

(1.1)

18,426

(4.2)

434

(0.1)

0

(0.0)

1,106

(0.3)

23,741

(5.5)

0

(0.0)

175

(0.04)

101,914

(23.4)

0

(0.0)

396

(0.17)

11,264

(4.8)

32,795

(13.9)

1.753

(0.7)

38,402

(16.3)

5,850

(2.5)

10,284

(4.4)

0

(0.0)

0

(0.0)

21,164

(9.0)

전기및가스

건 설 업

도소매업

무 역 업

음식점업

숙 박 업

운수및창고

금 융 업

보 험 업

부동산업

기타

주 : 1) 1962∼1999. 3. 31 현재 누계금액.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1980년대까지 일본의 對韓직접투자는 섬유의복, 전자·전기, 금속, 기계

등 제조업에 집중되었다. 이는 일본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경쟁력이 약

화된 산업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방편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 9 9 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의 시장의 성장, 한국내 임금상승

등을 배경으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더 빠른 추세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업별 對韓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1 9 9 8년 말 對韓투자의 누계기준으로 제조업이 2 7 4억 달러(5 4 .0%)로

비제조업의 2 3 4억 달러(4 6 .0%)를 상회하고 있다. 제조업분야에서는 전

기·전자(1 3 .7%), 화학공업(1 2 .1%)에 대한 투자가, 비제조업분야에서

는 숙박업(2 8 .9%), 금융업(6 .2%)에 대한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일본의 對韓직접투자(일본 해외직접투자의1.0%)가 부진한 것은 한국

의 높은 생산코스트, 복잡한 행정절차 및 생활환경의 미비, 배타적 인식,

불안한 노사관계 등에 기인하고 있다. 최근 日 통산성의 對韓투자환경조

사에 따르면 일본기업은 한국의 노동문제(노사분규), 차별대우(세무조사

등), 행정의 투명성 결여 등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현재 우리정부가 추진중인 투자유치 촉진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일본기업

의 투자확대 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다.

또한 한·일 양국간은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에 있어,

협정 체결에 따른 양국 기업의 상호교류 및 자본이동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기업의 對韓직접투자의 장애요인을 요

약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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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본기업의對韓직접투자장애요인

항목 주요 장애요인(요구사항)

·월차 유급휴가제도 및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제도 폐지

·유급생리휴가를 의무적이 아닌 청구시 무급휴가로 전환

·퇴직금제도의 임의화(기업의 비용상승을 억제)

·노조전임자 임금 삭감토록 행정지도

·무노동 무임금원칙의 행정지도 및 노사협정, 관행 개선

·학비지원, 관혼상제시 특별금 등의 관행 폐지

고용·노사 관계

·환거래에 관한 실수요원칙 폐지

·개인소득의 송금·지출금 제한 재검토(지정은행제도)

·외화대출 융자 제한 폐지

·외국은행본점 자본금의 인정 또는 잠정적으로 본점 차입금

의 직접 자본금 算入

·갑작스러운 제도 및 규정 변경, 통보

·행정상 절차 간소화

·신용보증기관 출연제도

금융·투자·자금조달

관계

·한일 조세조약협정 조기 발효로 고정사업장 과세변경(총괄

주의→귀속주의원칙)

·이전가격세제 신고의 간소화

·세무조사의 정기화 및 조사기간 단축화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배제요청

·교육세 폐지

·로열티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지점에서 현지법인화할 경우 과세부과

·수입선다변화제도폐지(1999년 6월 31일 폐지)

세제·수출입 관계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의 규제완화, 투명성, 탄력성있는

운용

·담배시장분야의 불공정 행위

·일본문화 개방 확대

출입국 관리 및

기타 관계

자료: 일본 통산성, 「外國人直接投資 等의 隘路事項路에 관한 建議項目」, 1998.

일본기계수출조합, 「貿易·投資上의問題點과要望–아시아태평양국가–」, 199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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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투자관계현황

한국의 對中투자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교류에서 가

장 빠른 발전을 보인 부문 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對中투자는 1988년 민

간차원의 교류가 전개되면서 시작되어, 1992년 한·중 양국의 수교를 계

기로 본격화되었다. 1998년 말 현재 한국기업의 對中직접투자는 총

4,592건에 허가금액은 57억 6,500만 달러(실행액: 38억 9,600만 달러)

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부터 한국 경제의 침체와 금융위기의 여파로 對中투자

는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금년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1998년 한국의 對中투자(투자기준) 건수와 금액은 247건 및 6억 6,300

만 달러이며, 또한 허가기준으로는 각각 307건, 8억 2,000만 달러를 기

록했다. 금후로도 상당기간 對中투자는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규투

자가 감소하고, 기진출 업체의 경우에도 적자경영이 심각한 현지법인은

<표 4> 한국의對중국 직접투자추이

–허가기준

1998

16.0

307

820

1997

15.3

729

891

1996

26.2

911

1,629

1995

25.0

875

1,237

1994

22.9

1,065

820

1993

33.1

629

622

1992

18.2

269

221

비중( % )

건수(건)

금액(백만달러)

–투자기준

1998

16.2

247

630

1997

19.7

610

628

1996

19.5

718

824

1995

26.8

737

822

1994

27.5

839

632

1993

20.9

377

264

1992

11.6

171

141

비중( % )

건수(건)

금액(백만달러)

주 : 비중은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재정경제부, 『해외투자동향』, 199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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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히 정리하고, 이익을 실현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법인에 대해서만 투

자를 지속하는 등 효율성 위주의 투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대한 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

지하여 1998년 말 對中투자 누계 가운데 허가기준으로는 건수의 85.7%

인 3,936건, 투자금액의 79.1%인 45억 5,800억 달러가 제조업에 투자되

었고, 실행기준에 있어서도 건수의 86.2%, 금액의 81.3%가 제조업에 투

자되었다. 반면, 무역업, 수산업, 운수.보관업, 건설업 등 비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한국기업의 對中투자가 제조업, 특히 노동집약적 업종의 비중이 높은

것은 임금상승으로 인해 국내에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어 저임금 노동

력을 활용할 수 있는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주로 제3국으로 수

출하려는 생산비 절감형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92년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의 업종규제는 다소 완화되

었지만 중국정부가 서비스업과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對中투자의업종별현황(1 9 9 8년 말 누계)

(단위: 건, 천 달러)

투자금액

3,895,795

10,280

355

8,185

3,165,346

144,183

31,549

21,978

513,919

실행기준

투자건수

3,740

17

3

45

3,223

30

29

73

320

투자금액

5,765,836

17,368

475

11,477

4,558,950

221,968

81,684

38,489

835,426

허가기준

투자건수

4,592

22

3

49

3,936

42

33

96

411

구분

합 계

광 업

임 업

수산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무역업

기 타

자료: 은행연합회, 『해외직접투자 통계연보』, 1999.



그동안 우리의 對中투자는 조립금속, 섬유·의복, 석유화학 등의 업종

에 집중되고 있으나 그 증가율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8년

의 경우 조립금속의 허가 및 투자금액은 각각 14억 3,500만 달러와 9억

6,700만 달러이며, 섬유·의복제조업은 각각 5억 9,600만 달러, 4억 200

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최근 한국기업의 對中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내 경제사정의 악화이다. 한국 모기업의 경영악화가 중국내

자회사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회사의 주요 수출시장이

한국이라는 점도 자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 우리기업의 중국 현지화 실패를 들 수 있다. 그동안 우리 기업

의 對中투자는 효율성보다는 양적 팽창에 치중하였는 바, 대부분의 현지

법인들이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모기업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나 원자재 및 노동력의 현지

조달 비중이 낮았다.

셋째, 해외직접투자가 치밀한 사전조사 없이 기업주의 독자적인 판단

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는 바, 기업주들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

향이 있었다. 즉 글로벌경영이라는 구호와 함께 구체적인 분석없이 다른

기업의 행동을 모방하여 해외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며, 이러

한 경향은 과거에는 ‘투자러시’로, 현재는 ‘철수·축소러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에 있어 對中投資의 지역적인 분포를 보면, 투자 초기인 1989

년까지는 廣東省, 福建省과 北京市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1990년

대 들어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가 감소한 반면, 山東省, 天津市, 北京市,

河北省 등 渤海灣지역과 遼寧省, 吉林省, 黑龍江省의 東北지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상해를 중심으로 한 화중지역에 대한 투

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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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對中투자 누계액(투자기준)의 49.2%가 渤海灣 지역에 집중되

어 있고, 다음으로 華中地域과 동북지역이 각각 25.0%과 17.9%를 차지

하고 있다. 그런데 투자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동북지역이 1,334건으로 화

중지역의 370건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 이는 동북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가 대부분 진출초기에 이루어진 중소형 투자위주인 반면, 상해를 중심으

로 한 화중지역에 대한 투자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대기업 위

주의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대상지로서 중국이 갖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정부의 간섭이 고용 및 해고, 임금수준, 노무관리, 기업 경영

성과, 그리고 준조세 징수 등으로 다양하다는 점이다. 고용에 있어서 행

정구역내의 인력을 먼저 채용토록 하거나 인사청탁을 하는 경우가 많고,

해고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압력을 배제할 수 없다. 수출중심의 노동집

약형 경공업의 경우, 임금인상압력을 받을 수 있으며, 반면 내수중심의

기술집약형 업종의 경우, 중국기업과의 경쟁을 우려해 임금인상 자제압

력을 가하기도 한다.

둘째, 내수시장 보호를 위한 중국정부의 직접적인 수단은 인허가 단계

에서 투자기업이 제안하는 투자방식, 기술수준, 현지화 정도, 그리고 수출

과 내수비율 조정·간섭 등을 들 수 있다. 즉, 외국인 투자기업측이 요

구하는 내수시장 개방정도에 따라 반대급부로 이에 상응하는 투자방식

이나 기술이전 수준 혹은 조건, 그리고 현지화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셋째, 중국에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호구제도가 있는데,

우리와는 달리 노동력 이동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案이라 하

여 일반 노동자, 농민과 고등교육을 받은 사무직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지역간 노동이동이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넷째, 거래자간의 ‘關係’(관시)를 중요시하는 중국식 상관행을 지적할

수 있다. 개방화와 WTO 가입을 앞두고 있는 중국이지만, 아직도 외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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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의 거래에서 계약취소 및 불이행, 미수금문제 등이 보편적으로 발생

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중국업자들이 담합하여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원료조달이나 기타 상행위에서 방해를 조장하는 경

우도 있다.

다섯째, 중국에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정보는 매우 복잡하여, 이들의 인

맥을 중요시하는 상관행은 외국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중국 본토

인과 화교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무형의 관계속에 정보통로가 있으며 이

통로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계획된 사업의 성공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때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은 매우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여섯째, 외국기업과 중국측 합작파트너 또는 중국거래처간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대부분 외국기업이 손해를 보

게 된다. 중국의 법은 아직 사회주의 특성을 벗어나지 못해 우리의 법제

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위법이 하위법을 우선하

고 있으나, 동등한 수준의 법률도 다양하게 존재하여 외국인이 이해하기

가 쉽지 않고, 계약서상의 내용도 무효화되기 쉬우며, 이면계약은 전혀

법적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이 중국내에

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매우 불리하다.

한편 중국의 對韓투자는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최

근 중국경제의 성장과 WTO 가입에 따른 시장접근의 용이함을 감안하면

중국의 對韓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중국의大韓투자추이

(단위: 천 달러)

금액

건수

1992

1,056

6

1993

6,927

30

1994

6,207

32

1995

10,892

45

1996

5,644

57

1997

6,578

67

1998

8,381

97

1999. 1∼8월

6,015

59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 투자동향」, 1999. 9  

주 : 투자금액은 신고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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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중투자관계현황

일본의 對中투자는 1984년 엔고현상에 따라 생산거점을 중국으로 이

전함으로써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對中투자는 1990년대 들어 급

증하기 시작하여 허가기준으로는1994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7년 투자(투자기준)는 전년대비 17.7% 증가한 43억 3,000만 달러로

지금까지 투자의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으나, 허가기준으로는 34억 달러로

전년대비 34% 감소하였다.

일본의 對中투자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일본경제의 장기불

황으로 인해 기업의 對中투자가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속성장을 유

지해왔던 중국경제의 침체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외자도입정책의 변화, 설비수입면세의 철폐, 수출증치세의 도입

등도 對中투자를 위축시킨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7> 일본의對中직접투자추이
(단위: 억 달러)

투자기준

3.2(-89.7)

2.0(-37.5)

2.2(10.0)

5.1(131.8)

3.6(-29.4)

5.0(38.9)

5.3(6.0)

7.1(34.0)

13.2(85.9)

20.8(57.6)

31.1(49.5)

36.8(18.3)

43.3(17.7)

20.3(-24.9)

허가기준

4.7(135.0)

2.1(-55.3)

3.0(42.9)

2.8(-6.7)

4.4(57.1)

4.6(4.5)

8.1(76.1)

21.7(167.9)

29.6(36.4)

44.4(50.0)

75.9(70.9)

51.3(-32.4)

34.0(-33.7)

19.9(-18.8)

계약건수

127( -8.0)

94(-26.0)

113(20.2)

237(109.7)

294(24.1)

341(16.0)

599(75.7)

1,805(201.3)

3,488(93.2)

3,018(-13.5)

2,946(-2.4)

1,742(-40.9)

1,402(-19.5)

878(-11.1)

년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1∼9

자료: 『중국대외경제무역년감』, 1998년은「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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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투자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76.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7.3%, 부동산 5.4%, 상업 5.1%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제조업 가운데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27.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섬

유 14.7%, 기계 12.5%, 철·비철의 비중이 9.7%이다. 1997년 화학, 섬

유, 전기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그 외의 제조업은 감소하였다. 또

증가율비중

1997년도

금액증가율비중

1996년도

금액

184

188

39

87

180

283

395

249

199

7.3

7.5

1.6

3.5

7.2

11.3

15.7

9.9

7.9

27.8

-60.1

-45.1

-38.3

-50.0

-40.9

-57.3

-35.5

-60.4

96

223

29

131

147

189

422

100

176

4.8

11.2

1.5

6.6

7.4

9.5

21.2

5.0

8.9

-47.8

18.6

-25.6

50.6

-18.3

-33.2

6.8

-59.8

-11.6

식량

섬유

목재ㆍ펄프

화학

철ㆍ비철

기계

전기

수송기

제조업 기타

4

5

59

129

20

254

20

173

0.2

0.2

2.4

5.1

0.8

10.1

0.8

6.9

-63.6

-37.5

-33.7

-50.6

41.1

-59.2

-37.1

1

65

101

146

26

107

0.1

3.3

5.1

7.3

1.3

5.4

-80.0

10.2

-21.7

-42.5

30.0

-38.2

농ㆍ임업

어ㆍ수산업

광업

건 설 업

상업

금융ㆍ보험업

서비스업

운수업

부동산업 기타

1,804 71.9 -48.2 1,513 76.1 -16.1제조업계

665 26.5 -25.3 447 22.5 -32.8비제조업계

41 1.6 -60.2 26 1.3 -36.6지점

2,510 100 -43.9 1,987 100 -20.8총계

자료 : 『ジェトロ投資白書』, 1999.

<표 8> 對中투자의업종별현황

(단위: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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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당 투자규모는 전기 2,010만 달러, 섬유 1,120만 달러, 기계 950만

달러이다.

일본기업의 對中투자의 지역적인 분포를 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는

대련을 중심으로 한 요녕성, 광동성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었으나, 1992

년 이후에는 상해, 강소성, 절강성 등 화동지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요녕, 광동성에 대한 투자는 수출산업의 생산기지로 활용되었으나,

상해를 중심으로 한 對中진출은 중국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이다. 생산

거점확보를 위한 투자는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 세제혜택, 수출증치세 등

중국의 외자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최근 對中투자의 감소는

이러한 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향후 일본의 對中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의 양적투자보다 질적변화에 더욱 치중

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해외일본기업법인에 대한 1998년도

설문조사 가운데 중국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향후 10년

간의 장기적 투자유망국가로는1994년부터 중국이 1위를 유지하고 있으

며, 1998년의 경우에는 미국, 인도가 중국에 이어 2, 3위를 차지하고 있

다. 중국에 대한 투자가 유망하다고 보는 이유는 중국시장의 잠재력, 일

본으로의 수출을 위한 전략적 중요성을 들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섬유,

전기·전자, 정밀기계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은

또한 일본으로의 수출비중이 높다.

또한 이들 기업이 대중투자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외자정책의 변화, 마케팅의 어려움(각 지역마다 마케팅의 필요성), 대금

<표 9> 중국의 對日투자추이
(단위: 달러)

1998 상반기

200

1997

500

1996

500

1995

1300금액

자료: JETRO, 『ジェトロ投資白書』, 1999.



회수문제 등 사업운용에 대한 것이며, 업종별로는 철강, 자동차(조립, 부

품) 등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의 對日투자는 1995년 1,300만 달러, 1996년 500만 달러,

1997년 500만 달러, 1998년 상반기 200만 달러로 일본의 외국인 투자

의 0.1%에 불과하다.

4. 한·중·일투자관계의특징과협력의필요성

가. 한·중·일투자관계의 특징

한·중·일 삼국간의 직접투자는 주로 중국이 투자대상지역인 반면 한

국과 일본은 투자국이자, 투자대상지역이다.

한국기업 對中투자의 대부분은 임금과 지가의 급상승 등 국내경영환

경의 악화로 인한 구축요인과 중국의 풍부한 단순노동력과 원자재, 저렴

한 인건비, 내수시장 등 유인요인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의한 섬유·의류, 식품, 조립금속 등 노동집약적

업종의 투자가 주도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자본집약 업종부문에 대한 대

기업의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對中투자는 1990년대 들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노동력

부족, 에너지·원자재가격·토지개발비 상승, 엔고 여파 등을 들 수 있

다. 또한 1990년대 초 신엔고현상으로 인한 원가상승부담을 낮추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기업들은ASEAN보다 임금이 싼 중국에 생

산기지를 이전한 것도 대중투자 증가요인의 하나이다. 1980년대에는 섬

유·의류, 가전 등 제조업 위주의 생산기지 이전형 투자가 주종을 이루

었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3차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일본

의 해외직접투자에 비해 외국기업의 對日투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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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일본의 해외투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비중이 거의 10% 수준에 머

물고 있으나 1998년에는 그 비중이 3.9%로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의 해외투자에 비해 외국인투자의 비중이 낮은 주요 이유는 고가의 지

대 및 인건비, 그리고 외국인에 불리한 복잡한 유통구조와 상관행으로 인

해 투자지로서의 유인력이 약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1998년에 들어 외국인 투자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외국기업의

對일본 진출이 용이하게 경영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기업의 일본기업에 대한 M&A가 급증하

고 있는데, 이는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M&A에 의한 노하우·영업권·인

재 등을 對日투자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경제의 버블

붕괴 이후 지가 및 주가 등 자산가치가 하락한 것도 對日 투자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 유통소

매업을 비롯해 의료, 복지, 생활문화, 인재관련 등의 분야에 외국기업의

對日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일본경제의 구조조정과 규

제완화도 외국기업의 對日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국의

對日투자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본의

對韓·對中투자의 확대가 투자활성화의 주된 논의대상이었으나 앞으로

는 한국의 對日투자, 중국의 對日투자를 확대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표 10> 일본의해외/외국인투자비율

(단위: 백만 달러, %)

199819971996199519941993연도

40,75153,97248,01950,69441,05136,025해외투자

10,4705,5276,8413,8374,1553,078외국인투자

3.99.87.013.29.911.7비율

자료: 日本貿易振興會( JETRO).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한국의 對中투자만이 강조되어 왔으나, 최근 중국은 경

제의 빠른 성장으로 경쟁력을 갖춘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도 장려하고 있

어 중국의 對韓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최대투자국은 홍콩

이며, 캐나다, 러시아, 미국, 태국 등에도 수천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다.

나. 한·중·일 투자협력의 필요성

한·중·일 삼국간의 투자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중의 對日

투자의 확대는 물론, 일본의 對韓·對中투자시 기술이전의 확대, 그리고

삼국간 경합관계가 높은 산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1) 한·중의對日투자확대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기술이전을 무작정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기술개

발형(R&D) 투자와 국내생산의 효율성이 낮은 기술집약적 부품생산을 위

한 대일 직접투자를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한국과 중국은 일본기

업으로부터 현재 국내에서 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기술의 전수와 동시에

일본에 대한 기술습득형 투자로 미래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

술을 접함으로써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반도체, 컴퓨터, 전기통신, 신소재, 제약, 화학 등의 하이테크 분

야의 기술이전을 계속 기피할 것이므로, 한국과 중국은 지분참여나M&A

를 통한 기술습득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 항

공기, 발전용 엔진, 특수강, 광학기기, 이동 및 위성통신기기 관련 핵심부

품들을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지설립

을 통한 적극적인 기술획득 노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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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對韓·對中기술이전

엔화강세를 가져온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일본기업들은 동아시아에 대

한 직접투자를 증대시켰다. 즉 엔화강세와 임금상승으로 인해 일본 국내

생산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자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동

아시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제3국에의 수출 및 일본 국내로 역수출

하는 생산비용 절감형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일본경제의 침체로 일본의 동아시아 견인기능

은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또한 제조업 가운데 기술표준화부문과 소재형

부문은 일본기업의 동아시아에 대한 직접투자와 기술이전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본의 對韓·對中투자에 있어서는 제조업의 국산화

와 이를 위한 생산공정기술과 노하우 이전을 동반하는 투자의 확대가 바

람직하며, 일본은 첨단산업과 서비스산업의 특화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의 對韓투자의 경우 종래의 OEM 거래나 직접투자 외에도 수

평적, 쌍방향적인 출자참여나 인수, 판매 제휴, 공동개발 등의 새로운 경

제협력 형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1997년 현재 기술료 지급액 및 첨

단기술 도입건수 면에서 볼 때 일본의 對韓 기술이전은 미국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표 11> 참조).

<표 11> 주요국의對韓 기술이전현황(1 9 9 7년)

(단위: 백만 달러, %)

첨단기술 도입건수

173 (100.0)

91 (52.6)

31 (17.9)

7 (4.0)

3 (1.7)

7 (4.0)

5 (2.9)

29 (16.8) 

기술료 지급액

2,415 (100.0)

1,469 (60.8)

505 (20.9)

106 (4.4)

70 (2.9)

66 (2.7)

4 (0.2)

195 (8.1)

합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기타



3) 중복투자방지

한·중·일 삼국간 경제협력구조를 수직적 분업관계로부터 수평적 분

업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경우, 삼국간은 향후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

을 것이다. 예컨대 한국과 일본간에는 기계류, 전기 전자, 철강 금속 등

의 품목에서, 한국과 중국간에는 화학공업제품, 철강 금속제품, 전기 전자

제품 등의 품목에서 산업내 무역이 활성화되면 각국의 중복투자는 감소

할 것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산업과 자동차산업, 한국과 중국은

섬유, 피혁산업 부문 등에서의 중복투자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수출 경합

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과잉설비 해소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

과잉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조선, 석유

화학, 반도체, 자동차 부문 등에 중국이 자본참여를 하거나 중국의 핵심

산업에 한국과 일본이 자본참여하는 방식 등을 통한 3국간 긴밀한 산업

협력은 이 지역에서의 과잉생산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수출확대기의 과잉설비 해소문제로 고민하고 있

는 일본과 한국은 유휴시설의 활용을 위해 對中 플랜트수출형투자를 적

극 장려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한국은, 임금상승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더 이상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산업에 대한 생산을

중국(혹은 일본산업의 경우는 한국)에 이전시킴으로써, 국내의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 특히 투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들 업종 특유

( industry- specific)의 자본과 기술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시키거나 해외

인력을 대규모로 수입하는 것보다, 이들 업종에 대한 비교우위를 갖기 시

작하는 투자대상국가로 이전시키는 것이 보다 경제적인 대안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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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동북아 투자협력의 방향

한국, 중국, 일본의 3국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분야에 있어서 협력은 ①

이들 3국간의 투자활성화, ② 역외국의 동북아지역에의 투자확대, ③ 3국

의 협력적 투자의 조장이라는 3대 목표하에 추진될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 3국의 투자분야에서의 협력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

는 ① 역내, 역외 다국적기업들의 동북아 생산네트워크의 구축, ② 하나

의 개방된 투자지역으로서의 동북아 지역 구축, ③ 생산자원의 공유를 추

구하는 협력체제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투자분야는 동북아의 여타 협력과제, 즉 무역, 산업, 금융, 기술, 사회간

접자본 등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로서 이들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분야로 볼 수 있다.

무역협력과 관련하여 무역과 투자는 상호대체적인 관계보다 보완적인

관계가 크며, 특히 동북아 3국 경제간의 보완적 측면을 고려할 때 투자

는 동북아 3국의 무역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산업협력의 측면에서 해외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산업구조 조

정을 촉진하는 원동력으로서, 동북아 3국 경제의 보완적 산업구조의 형

성은 서로간의 투자를 통해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협력에 관하여 투자분야는 특히 금융분야와 밀접히 관련된 분야

로서, 금융산업에서의 투자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투자기업의 현지 금융

조달, 국경간 단기성 자본이동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기술협력에 있어 투자는 기술이전의 가장 중요한 경로 중의 하나이며,

기술도입계약, 또는 여타의 라이센싱 계약은 비지분 형태의 투자이기도

하다.



인프라협력과 관련하여 동북아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한 통신망의 구축

등과 같은 인프라산업은 동북아 3국, 더 나아가 역외국의 참여도 필요한

투자사업이라 할 수 있다.

1. 동북아투자협력의목표

가. 동북아 3국간의 역내투자 활성화: 역내 분업체제의 구축

앞서 동북아 투자협력의 필요성에서 언급되기도 하였지만, 동북아 투

자협력의 최우선 목표는 한·중·일 3국간에 이루어지는 역내투자를 촉

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타 지역과 달리 한·중·일 3국으로 구성된 동북아 지역에 있어 3

국간의 투자관계는 사실상 일방적 관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즉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투자국, 한국은 중

국에 대한 일방적인 투자국의 위치에 있으나, 한국의 對日투자, 중국의

對日, 對韓투자는 아직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 투자관계는 경제발전과정에 있어 동북아 3국의 뚜렷한

단계적 차이를 반영한다. Dunning의 Investment Development Path 모

델에 의하면, 일국의 투자포지션(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 포지션)은 그 나

라의 경제발전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중국은 제2단계의 발전수준에 있

으며 이는 소득수준의 상승, 사회기반시설의 정비, 시장의 확대, 인적자본

의 확충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입지여건이 향상되는 단계이나 해외투

자의 우위 요소는 아직 부각되지 않는 상태이다. 한국은 제3단계로서 중

급의 경제발전단계에 있으며 외국인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해외투자도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상태이다. 또는 제4단계 초입으로서 해외투자가 외

국인투자를 초과하는 단계로서 국내기업들의 특유의 우위요소들이 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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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국적기업들이 있는 해외시장에서

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 등 국내입지 여건

의 악화도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상태이다. 일본은 제4

단계의 발전수준에 있다.

동북아 3국의 투자포지션은 당분간 현재의 상황에서 큰 변화는 예상

되지 않고 있다. 즉, 3국간의 사실상 일방적 투자관계는 적어도 단·중

기적으로 동북아의 지배적인 투자관계가 될 것이다.

동북아 3국간의 이러한 일방적 투자관계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시

키는 것이 동북아 역내투자 활성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본의 對韓, 對中투자, 그리고 한국의 對中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3국 모

두의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및 경제성장의 이론으로서 안행모델을 동북

아 3국에 축소·적용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 안행모델( Flying Geese

Paradigm)의 논리에 따른 역내 분업체제의 발전이란 국내에서 비교우위

를 상실한 산업, 또는 하나의 산업내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한 생산라인의

해외이전을 통한 역내 분업체제의 발전을 뜻하는 것으로, 일본에서 한국,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비교우위의 동적순환을 추구하는 것이다. 해외투자

국은 비교우위 상실산업의 해외이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산업의 도입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의 조정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 투자유치국은 이전

된 산업을 국내의 우위요소와 결합하여 경쟁력 있는 성장산업으로 발전

시키고 역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다. 즉, 역내 3국은 투자

를 통해 동반적, 협력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적 투자모델의 성공여부는 ① 선도국으로서 일본의 지속적

인 기술개발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② 국내 경쟁력 약화산업이나 부가가

치 생산라인의 신속하고 과감한 해외(즉 저발전국가로의) 이전, ③ 투자

유치 입장에 있는 국가의 흡수능력( absorbing capacity)의 제고 등에 달

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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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의 침체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한 이 투자협력모델의 성

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일본경제의 회

복과 새로운 경제성장궤도로의 진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단기적으로 일본경제의 새로운 성장궤도로의 진입을 위한 국내 산

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서도 경쟁력 약화부문의 보다 과감한 해외이

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 3국간의 이러한 역내 투자협력관계 강화는 역내무역창출효과도

수반할 것이다. 즉 이러한 형태의 투자관계는 3국간의 산업 보완관계를

심화시킴으로서 산업간 무역이 확대되는 기반을 마련하며, 또한 하나의

산업내에서도 부가가치 생산체인의 분업체제구축을 통해 기업내 무역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투자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① 기업들, 특히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산업의 역내 재배치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해외투

자여건의 마련, ② 역내 투자유치국의 입장에 있는 한국과 중국의 외국

인투자여건의 개선 ③ 일본의 경우도 최첨단 기술력을 갖춘 미국이나 유

럽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여건의 개선 등의 과제가 요

구된다.

나. 역외국 기업의 역내투자 유치 확대: 동북아 투자지역의 정립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동북아 3국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가 자국의 경제에 지니는 의미는 국가간에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가 일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며,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경제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는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

을 위한 절대적 요소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그간의 성장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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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는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지만 외환위기 이

후 경제구조의 전환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는 아직까지는 동북아 3국의 개별적 문제이며

이들의 협력적 과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

의 유치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동북아 3국이 협력하여 대응하는 경우 시

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향후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의 진전에 따

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이들의 개별적 문제이자 공동의 문제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게 될 것이다.

동북아 3국 경제가 밀접히 연계된 상황에서 역외국으로부터의 투자유

치의 문제는 동북아 3국의 공동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는 일국의 외

국인투자 유치는 비단 그 국가의 경제뿐만 아니라 타국의 경제에도 긍

정적인 전후방 파급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 진출한 역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부품조달을 하는 경

우(중국에 부품생산공장의 설립을 통해, 또는 중국의 국내기업을 통해),

중국 경제에 후방효과를 발생시킨다. 반면 일국의 열악한 외국인투자여

건은 타국의 외국인투자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예

로 한국에서 핵심부품을 생산하고, 중국에서 단순부품을 생산하여 조립

하는 생산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는 기업에 있어 중국의 열악한 투자

환경은 이러한 다국적 투자계획 자체를 재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역외국의 투자유치측면에서의 협력은 역내투자의 활성화에 비

해 보다 중장기적인 협력목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동북아 경제의

연계성이 심화되면서 역외국 기업의 역내 투자문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

은 자연스럽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경제간의 연계성

은 현재 크게 발전되지 못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동북

아 투자협력의 과제로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문제에의 공동의 대응은 단

기적으로도 추진될 만한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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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라는 측면에서 동북아 투자협력의 방향은

한·중·일 3국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개별적 노력 또는 경쟁적인 관

계보다는 협력적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동북아지역 전체에 유입되는 역

외국투자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역외국의 투자유치측면에서 동북아 투자지역의 개념을 추구목표로 설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동북아 투자지역은 동북아 3국이 비단 역내 투

자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역외국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공동의 노력을

수행하며, 궁극적으로 세계 다국적기업들의 동북아 생산네트워크의 형성

을 지향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다국적기업들이 서유럽 생산네트워크, 북미 생산네트워크, 아세안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듯이 동북아지역에서도 이러한 생산네트워크

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역내투자의 활성화가 역내기업, 특히 일본의 다국적기

업들의 역내 생산네트워크 구축촉진에 관한 내용이라면, 동북아 투자지

역의 개념은 비단 역내 기업 뿐만 아니라 역외 기업들도 동북아지역에

서의 생산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도록 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역내 기업들의 역내 생산네트워크의 발전은 동북아 3국간의 연계성을

심화시킬 것이며, 이는 외국인투자 유치 문제가 지역 차원에서 공동의 문

제라는 인식을 형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역내 투자의 활성화

를 통한 동북아 분업체제의 구축은 보다 중장기적 목표로서 동북아 투

자지역의 성사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 역내 또는 역외 협력투자의 촉진: 자원 공유체제의 구축

지역의 협력발전에 있어 반드시 수반되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지

역내 다수의 국가들이 관계되는 투자사업의 수행이라 할 수 있다. 역내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공동투자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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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이러한 투자사업은 거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중장기적 투자로

서의 성격을 지니며, 상당한 위험부담이 수반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가간에 상이한 규제의 존재도 이러한 사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사업에 민간 부문─역내 기업 뿐

만 아니라 역외 기업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동북아 3국 기업간의 공동투자 내지 협력적 성격의 투자는 개개의 기

업이 갖고 있는 투자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역할의 분담을 통해

분업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이러한 기업간의 협력적 투자는 국내 기업들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

지만, 보다 보완적 성격이 강한 타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 효과

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의 투자사업 수행에 있어 그 대상을 반

드시 역내기업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역외기업의 참여를 유도하

<표 12> 동북아투자협력의목표

주요 과제

–역내 해외투자에 대한 지원

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생산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유인

–역외국 투자유치를 위한 공

동의 노력

–생산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유인

–다국적 투자사업의 발굴 및

투자여건의 조성

–협력투자의 유인

내용

–한·중·일 3국간의 투자

확대

–역내기업의 역내 생산네트

워크와 분업체제 구축 촉진

–동북아지역에 대한 역외국

의 투자유치 확대

–세계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생산네트워크 구축 촉진

–역내외 투자사업에 역내 기

업의 공동진출 확대

–동북아 생산자원의 공유 체

제 구축

목표

역내투자의 촉진

역외 투자유치의 촉진

협력투자의 촉진



는 것도 동북아 투자협력의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별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투자사업, 다국에 걸쳐 이루어지는 투자사업

등에 있어 역내외 기업들의 협력투자를 조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역

시 동북아 투자협력의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역내 투자사업 뿐만 아니라 역외 투자사업에 있어서 역내

기업들간의 협력적 진출─예컨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일본과 한

국기업의 역외 공동진출─역시 동북아 투자협력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투자협력의정책적수단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북아 3국이 추구할 수 있

는 정책적 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미 각국은 자국의 해외투자지원,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개

별적 수단들을 결합하여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적 수

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① 정보 및 기술 지원 ② 금융지원 ③ 투

자의 보장 ④ 규제의 완화 ⑤ 투자인센티브 등의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가. 정보 및 기술지원

해외투자의 가장 기초적인 지원수단은 해외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해외투자정보와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가능

한 투자대상국의 전반적인 투자환경, 외국인투자 관련법규, 유망 투자사

업분야 등에 관해 종합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투자자들에

게 제공하며, 또한 해외투자의 착수단계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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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방법, 투자상담 등 각종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외국인투자의 유치측면에서도 외국인투자자에게 자국의 투자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상담 등의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투

자유치정책의 기초적 수단이다.

동북아 투자협력의 수단으로서 정보 및 기술 지원은 동북아지역에 투

자하려는 역내외 투자자들에게 이 지역의 투자환경에 대해 종합적인 정

보를 제공하며, 각종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북아 3국의 투자유관기관의 협력하에 동북아 투자 데이터베이스

의 구축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와 관련된 투자에 관해 기술적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는 협력기구: 동북아 3국 투자유관기관의 네트워크 및 엄

브레라 기구

–동북아 협력투자사업의 개발 등

나. 금융지원

각국의 해외투자 지원기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해외투자에 대한 각

종 금융지원이라 할 수 있다(예: 일본의 EXIM Bank, 미국의 OPIC, 한

국의 수출입은행 등). 이러한 지원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특정한 투

자, 개도국에의 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ADB, EBRD, Inter -America Bank 등의 지역 금융기관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역내외 투자에 대해 자금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동북아 투자협력의 수단으로서 금융지원이란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

에 부합하는 역내외 투자에 대해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각국의해외투자지원사업에있어 동북아투자협력사업에의지원 확대

–동북아 투자협력기금의 조성

–동북아 투자은행, 보다 포괄적인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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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자의 보장

해외투자 지원업무 중 중요한 업무의 하나는 해외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즉 현지국 정부

의 수용조치, 긴급상황에서의 투자손실, 통화의 불태환조치 등과 같은 발

생가능한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공(예: 미국의 OPIC 등)한다. 세계은행

의 산하기구인 M I G A는 해외투자에 관한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기구

이다. 

정부차원에서는 자국 투자자의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투자보장협정내 대위변제규정은 투자

보장협정의 위반에 따른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투자국의 지원기관이 보

상을 한 경우 동 지원기관이 투자자의 권리를 계승하여 현지국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의 유치차원에서 투

자보장의 수단은 투자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동북아 투자협력의 수단으로서 투자보장은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에

부합하는 역내 투자에 대해 보장을 강화하고, 투자보호를 위한 동북아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동북아 투자협력목표에 부합하는 투자에 대해 각국 해외투자 지원

기관의 보장지원 확대

–각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투자보호수준의 제고 노력

–동북아 투자보장협정 체결: 수준높은 투자보호내용

라. 투자규제의 완화

역내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 동북아 3국 서로간의 투자장벽

을 완화해야 하며, 더 나아가 역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확대를 위해 역

외국에 대한 투자장벽도 완화해야 한다. 투자규제의 완화는 해외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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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규제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의 완화를 모두 포함하나, 특히 외

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완화가 중심이 될 것이다.

투자자유화 수준은 동북아 3국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의 경우 일본 및 한국에 비해 자유화의 수준이 현저히 낮고 규제가 많

아서 동북아 투자협력의 측면에서 투자자유화의 과제는 특히 중국의 투

자자유화 수준의 제고에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북아 투자협력의 수단으로서 투자규제의 완화는 역내투자의 활성화

및 역외투자의 유치확대라는 목표에 따라 각국의 투자장벽을 점차적으

로 완화해 나가는 협력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로간의 우호적 압력하에 자발적으로 투자규제를 완화

–투자자유화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투자협정의 체결

마. 투자인센티브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에 부합하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

기 위해 이러한 성격의 투자에 대해 특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정책적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역내 생산네트워크의 구축과 동북아 분업체제의 발전에 기여하

는 투자에 대해 3국이 협력적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일본의 자동차회사가 한국이나 중국에 부품

공장을 설립하고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경우 이러한 네트워크하에서

이루어지는 국경간 거래에 대해 관세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아세안공업협력계획( AICO)은 비단 투자협력 뿐만 아니

라 역내 산업협력에 대한 협력적 인센티브제도로서 이러한 협력적 인센

티브제도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동북아 투자협력의 수단으로서 투자인센티브는 동북아 생산네트워크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내외 투자에 대해 관련제품의 역내거래에 있어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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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등과 같은 협력적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동북아 투자협력 협정의 체결

–동북아 산업협력 협정으로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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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V. 동북아 투자협력 방안의 구상

1. 동북아투자정보체계구상

가. 필요성 및 목적

동북아 3국간의 역내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환경 및

사업기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역내·외 투자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

되어야 한다. 동북아지역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환경 및 사업기

회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하며, 투자기회의 조사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교환 등이 낮은 비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동북

아 3국이 투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투자정보체계는 투자

증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동북아 투자협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동북아 투자정보체계는 기본적으로 동북아 3국에 투자를 원하는 역내

및 역외기업들에게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동북아 투자정보체계는 동북아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환경과 각 국

별 투자환경 및 외국인투자 관련법규, 유망 투자사업분야 등에 관한 종

합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한다. 투자상

담 등의 지원을 통해서 동북아에서의 역내 및 역외로부터의 투자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동북아 투자정보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역내

외 잠재투자자에게 유용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정보제공과 함



께 각종 투자관련 중개기능도 수행하도록 하여, 여러 투자주체들을 연결

하여 동북아 투자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인터넷을 활용하여 투자정

보체계를 구성한다.

나. 투자정보체계의 구성

1) 유관기관간협력체구성

동북아 투자정보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북아 3국의 유관기

관간 협력체의 구성을 필요로 한다. 이 협력체에는 각 국별 투자정책담

당 정부부처, 투자지원 및 촉진기관, 그리고 각 국의 업계 연합체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구성원들 중에서도 해외투자와 외

국인투자 관련 지원과 촉진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관들을 동북아 3국별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가) 한국

(1) K O T R A 및 K I S C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 O T RA)는 한국기업의 수출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의 진흥업무를 맡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이다. 1998년

KOTRA 산하에 설치된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 )는 외국인투자진흥업

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전담기관이며 K I S C의 웹사이트는 對한

국 외국인투자에 대한 데이타베이스 기능을 하고 있다. K I S C 웹사이트

를 통해서 외국인투자가는 對한국 투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투자관련

상담, 주요 투자입지에 대한 정보 획득, 한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투

자정보망에 대한 접근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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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주로 한국기업의 수출입과 관련된 금융지원을 수행

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또한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각종 금

융지원사업도 수행한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해외투자정보를 수집하고 분

석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재무제표의 취합 및

해외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시스템의 운영업무도 정부로부터 위임받

아 수행하고 있다.

나) 일본

(1) J E T RO(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공공기관으로 일본의 수입활성화 및 지역경제와의 협력, 고용창출을 위

한 외국인 투자의 지속적 추진을 주요 목표로 한다. 투자기회, 일본기업

및 수입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여 효율적 정보교환을 도모

하며 해외투자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외국인투자개발공사

(Foreign Investment in Japan developing corporation) 

일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본정부와 민간회사가

합작하여 1993년에 설립하였으며, 정부 및 민간부분에 대한 연락처, 정

보, 자문을 제공한다.

(3) 일본개발은행(Japan Development Bank)

일본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금융기관의 활동을 보완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일본의 정부기관이다. 저금리의 장기대출을 제공

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과의 무역 및 직접투자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 또한 J D B는 외국기업의 일본내 투자의 증진과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는 ‘외국인투자진흥센터’

(Center for Promotion of Direct Investment in Japan)를 설치하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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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있다. 현재 동경 JDB 본부에 총괄사무소가 있으며, 일본내 7개 주

요 도시와 워싱턴, 뉴욕, LA, 런던, 프랑크푸르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4) 산업기반정비기금(Industrial Structure Improvement Fund)

일본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기금으로 관련 법령에 기반하여

채무보증업무를 주요 활동으로 한다. 수입과 일본내 외국인투자증진을 위

한 업무도 담당한다.

(5) 일본수출입은행(Japan Exim Bank)

외국과의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50년 일본정부에 의해 설

립되었으며, 주로 수출·수입·해외투자, 개발도상국과의 금융협력사업분

야에서 활동한다.

(6) 해외경제협력기금(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의 장기 대출을 제공하는 일본정

부의 개발금융기관이다.

(7) 일본국제협력은행

(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일본수출입은행과 해외경제협력기금은99년 10월 1일부터 일본국제협

력은행으로 통합하여 출범하게 되었다. 이 통합은 일본이 국제 경제사회

에서의 건전한 발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JBIC에서

는 국제금융활동(수출, 수입 및 해외경제활동의 지원, 국제금융질서의 안

정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사업)과 대외경제협력활동(개도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금융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 중국

중국의 경우 한국이나 일본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국인투자 및 해

외투자를 지원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독립적 공공기관은 아직 없다. 외

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있는 공식기관은 정부부처인 대외무역경제협작부

(MOFTEC : Minstry of Foreig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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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FEC는 현재 對중국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C h i n a i n v e st’

라는 투자정보제공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Chinainvest는 중국의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투자유치정책 조정기능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

이다. MOTFEC은 많은 지방정부들이 Chinainvest 투자정보망 구축작업

에 참여하길 바라고 있으며 현재 Chinainvest는 몇몇 성의 투자정보망

과 연계되어 있다. 외국인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정보, 투자

제도 및 법률, 투자지역, 각종 투자촉진 행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

위에서 언급한 기관들 중 현재 투자정보제공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

관들이 동북아 투자정보체계를 위한 협력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즉 한

국의 KOTRA, 일본의 JETRO, 중국의 Chinainvest가 이 협력체의 각 국

별 실무업무를 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이 동북아 투자정보체계를 운영할 각 국별 실무 책

임기관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먼저 정부차원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대외경제협력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동북아 각 3국의 해당부처간 협

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서 동북아 투자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합의를 도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앞서 각 국별 투자관련 금융지원기관들은 일단 동북아 3국간 투

자정보체계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구체적인 구축작업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하도록 한다.

2) 투자정보체계에게재될정보의내용

동북아 투자정보체계는 동북아 3국의 공공 및 민간 기업간의 온라인

정보교환센터로서 기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정보

를 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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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북아 투자협력사업에대한 정보

–동북아 투자정보체계에는 우선적으로 동북아 3국의 투자협력을 증

진시킬 수 있는 투자사업이 발굴되는 경우,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제공해야 한다. 사업의 내용, 참여방식, 자금지원 등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정보구성을 설계해야 한다.

나) 동북아 3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

–동북아의 전반적인 투자환경

–동북아 3국의 거시적 투자정보 및 투자환경

–동북아 3국의 투자관련 법·제도

–동북아 3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동북아 3국의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 지원관련 기관

–동북아 3국의 투자 관련 금융지원 정보

–동북아 3국의 각종 투자지역에 관한 정보

–동북아 3국의 각종 투자인센티브에 관한 정보

다) 동북아 3국의 기업차원의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정보

–동북아 3국의 주요 민간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외국인투자유치에 관심을 표명하는 주요 기업 정보

–민간기업의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3) 투자정보체계의운영

가) 회원제 형식의 자발적 운영

동북아 투자정보체계는 기본적으로 동북아 3국의 협의를 토대로 한 투

자정보관리체계로 구성되며,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의 수요자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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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공급자가 일정한 형식하에 자율적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동북아 투자정보체계는 투자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북

아 투자정보체계의 회원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자율적인 투자정보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의 수요자측면에서 보면, 동북아 투자정보체계는 동북아지역에 대

한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다.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잠재투자자에 대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투자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도록 이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별도의 회원관리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용자 등록을 받아

이를 관리하며, 등록된 이용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정보가

등재되는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배포해주는 시스템도 필요로 한다.

정보의 공급자측면에서 보면, 투자정보를 알리려는 동북아 3국의 공공

기관 및 민간기업이 그 주체가 될 것이다. 동북아 3국의 합의에 의해서

구성된 정보망에서 각국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언제나 최신정보를 자

율적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투자정보 이용자가 이들 공공

기관 또는 기업들에게 투자관련 정보의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 투자정보체계의 관리

동북아 투자정보체계가 회원들의 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운영을 목표

로 하지만, 동북아 투자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 시

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즉 동북아 투자정보체계

의 효과성을 계속평가하고, 동북아 투자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

로 투자정보체계를 재설계하는 기관을 필요로 한다.

동북아 3국이 공동으로 필요경비를 출연하여 하나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투자정보제공과 관련해서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일본의 J E T R O나 한국의 K O T R A가 동북아 투자정보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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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위임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

이다. 

2. 동북아개발은행설립구상

가. 투자협력을 위한 금융지원과 동북아개발은행

지역경제협력체내에서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투자의 착수단계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 여러 지원 중에서 금융지원은

투자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개별 국가가

자국내 외국인투자 또는 자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

의 금융지원을 전담하는 지원기관을 두고 있듯이, 지역경제협력체의 역

내·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협력체 소속 국가들은 공동으

로 금융지원기관을 설립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지원기관의 대표적인 형

태로 개발은행을 들 수 있다.

지역경제협력체의 개발은행은 일반적으로 지역의 경제통합이 상당한

정도로 추진된 상황에서 경제통합을 더욱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설립되

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EU의 유럽투자은행( European Investment

B a nk : EIB), NAFTA 이후 설립된 북미개발은행( NAD Bank), 범미주

경제통합을 촉진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미주개발은행(Inter -American

Development Bank : IADB) 등의 예에서 이러한 점을 알 수 있다.

동북아 투자협력의 수단으로서 금융지원을 위한 동북아개발은행의 설

립은 동북아 경제협력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투자협력을 위한 금융지원의 우선적인 방안으로는 기

존의 각 국가별 투자관련 금융지원기관의 지원내용을 확대하는 것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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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에 부합하는 역내외 투

자를 각국의 투자지원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고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

는 것이다. 특히 동북아 3국의 해외투자 지원기관, 즉 일본의 수출입은

행, 한국의 수출입은행 등의 지원업무에 있어 동북아 투자협력사업을 지

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투자지원기관을 통한 동북아 투자협력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단

기적인 방안이라면, 장기적으로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으로 나아갈 수 있

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할 동북아 투자기금의 조성사업이 필요하다.

즉, 역내투자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투자기금을 조성한다. 이러한 투

자기금은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되, 미국 및 EU의 참여를 유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 투자기금의 조성을 통해 동북아개발은행

의 설립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까지의 장기적인 전략관점에서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이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지역내 투자에 대해 금융지원, 종합적인 정

보·자문 서비스의 제공 등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지역기구로서 동북

아개발은행을 설립하며, 동북아지역이 자유무역지대로 발전시 역내기업

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업무도 담당토록 한다.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구상에서는 세계의 여러 지역경제협력체에서

볼 수 있는 투자은행들이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지역의 금융기관 운영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동북아개발은행의 구

상을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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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지역개발은행의 투자협력 사례

1) 미주개발은행

가) 설립배경및 목적

미주개발은행(Inter -American Development Bank : IADB)은 라틴아

메리카와 카리브 연안국가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1959년

설립된 가장 오래된 국제개발은행 중의 하나이다. IDB는 미주지역내 민

간부문의 발전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별도의 M IF ( Multilateral Invest -

ment Fund)와 IIC (Inter -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를 두고 있

으며, IDB와 이들 기관들을 통틀어 IDB Group이라고 한다.

미주개발은행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은 모두 46개 국가이며, 이 중

26개 국가는 미주지역의 국가이며, 18개 회원국은 역외국가들이다. 미주

개발은행은 지역내 개도국 그룹이 대주주의 지위를 갖도록 설정되었으

며, 의결권은 각 회원국의 출자비율에 비례하도록 하고 있다.

IDB의 주요 목적은 조성된 자금을 회원국의 경제사회개발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자금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계획의

준비, 자본조달 및 실행과정 전반에 걸쳐서 기술적인 지원도 제공한다.

IDB그룹내 별도의 조직을 하고 있는 IIC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금

융지원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

며, MIF의 경우는 역내 투자개혁사업(기술협력, 인적자원개발사업, 소규

모 기업의 창업지원사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서 역내 민간부분

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나) 주요 사업내용

IDB의 사업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연안국가의 경제사회개발과 관

련된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농업, 산업, 교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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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에너지 등 인프라시설에 차관이 집중되었으나 현재는 빈곤해소, 사회

정의, 현대화 및 환경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1996년을 기준으로

IDB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금배분의 비중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대상사업(40%) : 보건위생, 환경, 교육, 소기업육성, 도시개

발 등

–국가의 현대화사업(36%) : 행정, 입법, 사법제도 개혁 및 역내 민주

화 지원

–기간산업 확충사업(14%) : 에너지, 교통, 통신의 현대화

–생산성 증대사업(8%) : 농업, 어업, 공업, 광업, 관광업 등의 생산성

증대

–기타(2%) : 수출지원 및 기타

다) 운영방식

IDB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회원국의 납입자본금, 차입금, 회원국이 설

립한 신탁기금 및 특별기금 등으로 구성된다.

I D B는 3대 핵심기관으로 운영된다. 핵심기관은 회원국대표자총회

(Board of Governors), 이사회(Board of Executive Directors) 및 총재

(President of the IDB)이다. 회원국대표자총회는 각 회원국이 임명한 대

표자(대개 재무부 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로 구성되는 IDB의 최상위

기관이다. 동 총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것이 이사회이며, IDB의 전반

적인 운영방향의 지침을 결정하고, 3년 임기의 14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IDB 총재는 5년 임기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은행의 운영을 책임진다.

IDB의 본부는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다.

라) 미주개발은행과 범미주 경제통합

미주개발은행은 지역내 경제사회개발에 대한 금융지원과 함께 부수적

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미주지역의 소지역주의와 범미주 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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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INTAL(Institute for the Integration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를 지원하여, 지역과 관련된 무역문제들과 경제통합에 관

한 연구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안데안 공동체(Andean Community)

의 경제통합을 위한 지역자문기구(Regional Consultative Group)의 창

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MERCOSUR의 기술협력위원회와 IDB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기 위한 공식대화를 시작하였고, 회원국 중 소국의 경제와 관련된 FTAA

문제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2) 북미개발은행

가) 설립배경및 목적

북미개발은행(North American Development Bank: NADBank)은

N A F TA의 출범과 함께 설립된 것으로, BECC (B o rder Enviro n m e n t

Cooperation Commission)와 북미개발은행의 설립에 관한 미국과 멕시

코 정부협정’이 설립근거가 된다.

BECC와 NADBank는 상호보완적인 기구로 모두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국경의 남북 62마일 이내)의 환경 관련 인프라확충을 지원하기 위

해 양국이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BECC는 국경지역의 지역사회가 환경기

초시설 관련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것을 지원하며, NADBank는 금융지원

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술적인 현실성과 환경적합성 등을 평가

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NADBank는 NAFTA의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프로젝트로서, BECC가

승인한 환경기초시설 프로젝트의 실행 및 운영을 위한 금융지원을 통해

국경지역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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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사업내용

NADBank는 상기 목적에 부합되는 공공 및 민간자본의 투자를 촉진

하고, 적절한 조건으로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간자본의 부

족분을 충당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수행한다.

–프로젝트의 계획 및 준비에 관한 일반적인 자문

–프로젝트의 진행과 관련된 기술적인 자문

–프로젝트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의 지원

–프로젝트에 수행에 부족한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NADBank는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 역내 주요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투자자본을 공급하는 민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하

고 있다.

다) 운영방식

NADBank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자체 납입자본금 및 금융시장에서

조성한 기금, 기타 사용가능한 자산으로 구성된다. NADBank의 자본금

은 납입자본금(Paid -in capital )과 보장자본금(Callable capital )으로 구

분된다. 납입자본금은 동 은행의 설립에 참여한 미국과 멕시코정부가 현

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전체 자본금의 15%에 불과하다. 나머지 85%는 실

제로 납입된 자본금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필요한 경우 납입을 보장하는

자본금이다. 이처럼 보장자본금을 통해서 자본금의 전체 규모를 확대하

는 것은 동 은행의 신인도를 높여, 국제금융시장에서 낮은 비용으로 자

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NADBank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s)와 은행장(Manager)을 통해

운영된다. 이사회는 미국, 멕시코 각 3명씩 6명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매

년 양국이 번갈아 맡는다. 미국의 경우 재무장관, 국무장관 및 환경청장

이 이사이며, 멕시코의 경우 재무장관, 통상장관 및 사회개발장관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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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구성한다. 은행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은행의 모든 업무를 책

임지며, 임기는 3년이다.

3) 유럽투자은행

가) 설립배경및 목적

유럽투자은행( European Investment Bank : EIB)은 유럽연합의 금융기

관으로 로마조약(Treaty of Rome)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EIB은 회원국

간 통합, 균형적 발전, 경제 및 사회적 결속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유럽

연합의 한 기관으로, 유럽공동체의 정책에 따라 그 활동을 수행한다. 한

편 EIB는 하나의 은행으로서 금융시장에서 일반 은행과도 긴밀한 관계

를 구축하고 있다.

EIB의 목적은 장기융자로 건전한 투자를 촉진시켜 유럽연합의 목적을

촉진하는 것이다. EIB는 유럽연합내에서 다음의 목적으로 수행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한다.

–낙후지역의 경제발전도모

–범유럽 차원의 교통, 통신 및 기간산업 발전

–환경보호, 삶의 질 향상, 공동체의 문화유산 및 자연의 보호

–공동체의 에너지정책목표의 달성

–공동체 산업의 국제경쟁력 증진

–공동체내 중소기업의 활동 지원

–성장과 고용확대를 위한 건강 및 교육분야의 발전 및 현대화

EIB는 유럽연합내 건전한 투자의 확대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긴밀

한 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원조정책을 금융측면에서 지원하

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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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사업내용

EIB는 상기목적에 부합하는 투자사업이면 공공부문이든 민간기업이든

관계없이 경제의 전분야에 걸쳐서 장기융자형태로 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지원방식은 ‘ individual loan’과 ‘ global loan’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전자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2,500만 유로까지 EIB가

직접 대출하는 것이며, 후자는 소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다른 금

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투자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판단은 투자프로젝트가 상기 EIB의 설립

목적에의 부합여부이며, EIB는 이 사항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여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 운영방식

EIB의 자본금은 1,000억 유로이며, 15개 회원국이 경제규모에 따라 분

담하고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가 각각 177억 6,600만 유로로

가장 많은 부담을 하고 있으며, 룩셈부르크는 1억 2,500만 유로를 분담

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분담한 자본금에 대해서 6%까지 현금으로 납입

하고 나머지는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납입할 수 있는 보장자본금이다.

EIB는 회원국대표자총회(Board of Governors), 이사회( Board of Di-

re c t o rs),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및 감사위원회(A u d i t

Committee)의 4개의 핵심기관으로 운영된다.

회원국대표자총회는 각 회원국의 재무장관으로 구성되는 최상위 의사

결정기구이며, 동 총회의 핵심기능은 EIB의 자금조달에 대한 지침을 정

하고, 이사회, 경영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을 임명하는 것이다.

이사회는 5년 임기의 25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24명의 이사는 회원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가 각각 3명, 스페인이 2명, 나머지 회원국은

1명씩 임명)에서 임명되며, 1명은 EU집행부에 의해서 임명된다. 이사회

는 자금지원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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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원회는 E I U의 업무집행기구로서 자금지원에 관한 평가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감사위원회는 EIU의 운영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한다.

EIB는 룩셈부르크에 소재하고 있다.

라) 융자와 자금조달 및 운영

EU의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EIB의 융자는 프로젝트

투자소요재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융자기간은 20년 혹은 그 이상

의 장기이며, 각 프로젝트의 사정에 따라 융자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융

자되는 통화는 EU회원국 통화나 유로, 혹은 다른 통화로도 가능하다. 이

자율은 EIB가 조달해온 금리에 EIB의 운영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

의 가산금리만을 반영한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자율을 고정 또는 변동 및

기타 어떻게( fixed, revisable, variable or convertible) 할 것인가는 융

자계약 체결시 또는 자금지급시 결정할 수 있다(open- rate contract).

E I B는 투자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예금이나 경상계정(c u r rent ac -

counts)을 통해서 조달하지 않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조

달한다. EIB는 최고의 신용등급평가(AAA)를 받고 있으므로 국제금융시

장에서 최상의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1998년 EIB의 총 융자금액은 295억 EUR이며, 이 중에서 250억 EUR

가 EU내 투자사업에 지원되었다. 한편 자금조달 총액은 310억 EUR이며

국제금융시장에서20종류의 통화표시로 발행되었다. 1998년의 주요 사업

은 다음과 같다.

–Pro -active euro financial strategy : EMU 실시 이전에 유연적이며

다변화된 유로 시장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50억 유로

의 채권을 발행하였다

–Amsterdam Special Action Programme (ASAP) : 1997년부터 유럽

연합의 경제성장과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행된 것으로 고용

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인적 자본을 위한 교육 및 보건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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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 사업 등의 분야에 자금을 지원한다.

–Support for SMEs : 제휴은행을 통한 global loan의 형태로 약 1만

여 개의 벤처기업을 지원한다

–Trans -European Networks (TENs) : 유럽연합내의 교통, 통신, 에너

지분야의 사업을 지원한다. 1993년부터 총 560억 EUR의 대출금이

TENs와 관련 기반산업분야에 투입되었다.

–개도국, 특히 동유럽국가에 대한 대출이 증가되고 있다

다.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구상

1) 동북아개발은행의목적

동북아개발은행의 기본적인 목적은 동북아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경

제협력의 증진이다. 구체적으로 동북아개발은행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목

적에 기여하는 동북아지역내 투자에 대해 금융지원, 종합적인 정보·자

문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동북아개발은행은 동북아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금융지원과 이러한 투자사업의 수립 및 진행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자문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북아 3국의 산업을 보완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가 증진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자문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 동북아개발은행의설립방안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은행의 설립을 위

한 자본금의 설정 및 납입문제이다. 개발은행의 자본금 규모를 어느 정

도로 할 것인가의 문제와 출자자의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인가가 핵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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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다.

개발은행의 자본금의 규모는 동북아 역내·외 투자의 규모와 자금지

원수요를 예상하여 참여하는 국가가 협의하여 설정해야 할 것이다.

법정자본금의 규모는 보장자본금(callable capital)과 납입자본금( paid-

in capital)을 구분하여 설정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NADBank의 경

우 법정자본금의 15%를 출자자인 미국과 메시코가 납입자본금으로 현

금 납입토록 하고 있다. 반면 보장자본금은 미래에 추가적으로 자금소요

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설정되는 것으로 개발은행

의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여 개발은행의 자금조달을 저렴하고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즉, 법정자본금은 상당한 규모로 하되 실제 각국이 부

담하는 현금납입자본금의 부담은 적게 하는 방안이 채택될 수 있다.

개발은행 출자자의 범위문제는 한국, 일본,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

대표적으로 미국과 EU─를 출자자로 참여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동북

아 투자기금의 조성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에서도 미

국과 EU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에 기여하는 투자사업이 동북아 3국에서

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역외 기업들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투자차원

에서도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에 대한 대표적인

역외투자자인 미국과 E U를 출자자로 참여시켜 동북아 투자협력에 기여

하면서 자신들도 동북아지역에 대한 투자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3) 동북아개발은행의추진사업

가) 투자정보및 투자기획 자문서비스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에 기여하는 투자사업의 발굴, 투자사업의 최

초의 기획 및 준비와 구체화 과정에서 전문적,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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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분석과 예상 재무성과분석 등 투자사업의 개

시에 필요한 사전 준비작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하도록 한다.

나) 투자사업 자본조달계획 자문서비스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에 기여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의 타

당성이 인정될 경우 이 사업의 자본조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될 수 있

도록 전문 금융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자문을 제공한다. 투자사업과 관련

해 동북아 3국의 공적자금 활용가능성 분석,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조

달계획, 타인자본 조달시 동북아 3국내 금융기관의 신용제공 가능성 분

석 및 주선 등 투자자금의 조달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사업에 맞

게 적정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다) 직접적인 자금지원 사업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에 기여하는 투자사업의 실행을 위해서 사업

의 중요성에 비해 자금조달측면에서 사업규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

려움이 있을 때, 개발은행이 직접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개발은행이 직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투자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대출,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장

기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단기적인 일시적 자금의 공여, 투자사업에

출자자로서 참여하는 방안, 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적인 지급보증, 동북아

3국내 창업투자기금에 대한 투자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4) 동북아개발은행의운영방안

가) 이사회의 구성

동북아개발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의 구성문제는 개발은행의 운영방향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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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사회 구성에 관해서는 개발은행의 설

립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동북아개발은행의 이사회 구성의 기본적인 방향은 동북아 3국의 이사

회에 대한 동등한 참여를 전제로, 동북아지역 외 국가로서 개발은행의 설

립자금을 출연하게 될 국가 또는 국가연합체(미국 및 EU)의 참여이다.

동북아 3국은 이사회를 주도해야 하며, 역외 참여국가들은 개발은행의 이

사회에서 결정권보다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준으

로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개발은행의 이사회가 실질적인 투자협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의

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중국의 주요 경제부처

가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동북아 3국에 공히 경제정책, 산업정

책, 금융정책 및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한다. 각 국이 공히 해당 부처의 장관을 이사로 참여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동북아개발은행의 소재지, 조직 및 인력

동북아개발은행의 소재지는 동 은행의 설립에 참여한 국가들의 합의

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지만, 동북아 투자협력의 상징적 의미가 큰 도

시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개발은행의 조직의 핵심은 은행장이며, 동북아개발은행장은 이

사회에서 선출하되, 그 권한은 최대한 독립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에 참여한 국가들은 이사회를 통해서만 개발은행

의 경영지침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은행장에게 직·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개발은행장은 자신의 책임하에 개발은행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

당해야 할 것이다. 은행장은 무엇보다도 개발은행의 합리적 조직설계와

전문적 인력의 확보 및 관리에 직무의 중점을 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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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북아투자협력협정구상

가. 역내 투자협력협정 체결의 의의

동북아 투자협력협정 구상이란 동북아 생산네트워크의 구축과 분업체

제의 발전 및 역내·역외 교역의 증가에 기여하는 성격의 투자에 대해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협력협정의 체결을 의

미한다. 투자협력협정은 3국이 투자지역협정, 혹은 지역무역협정을 전격

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유발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투자지

역협정에 버금가는 우대조치로 역내 투자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이는 2002년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를 출범시킴으로써 역내무역

의 자유화를 추진할 예정인 ASEAN 회원국이 이의 전단계로 아세안산업

협력협정(ASEAN Industrial Cooperation Scheme)을 체결하여 역내 및

역외교역의 실질적인 증가를 경험하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AICO

는 역내 출자비율 30% 이상 등 ‘현지기업’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부

품, 완성품, 원재료 등의 역내무역에 5% 이하의 특혜관세를 매기는 일종

의 투자우대조치이다. 1995년 12월, 방콕에서 개최된 제3차 아세안 정

상회담에서 합의한 AICO는 이듬해 발효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차

적으로 개선되어오고 있다. 한·중·일 3국도 우선은 AICO를 참고로 투

자협력협정을 체결한 후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

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동북아 투자협력의 중기전략으로서 한·중·일 3국이 AICO와 유사한

투자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역내 투자지역협정 혹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AFTA와 통합된 동아시아 자유경제권을 구

축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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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ICO의 성격

1) 추진배경

ASEAN은 역내경제협력을 위하여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설

립을 통한 무역자유화조치뿐만 아니라 무역원활화조치 및 투자촉진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투자촉진 프로그램으로는, 아세안산업협

력협정(AICO)이 1996년 11월 1일자로 발효되어, 상이한 아세안 회원국

에 위치한 기업들에게 자원공유와 산업의 상호보완성을 통해 규모의 경

제를 추구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즉, 비

ASEAN 국가들의 역내투자와 회원국제조업체들의 역내교역 때 관세를 대

폭 삭감해 줌으로써 아세안 국가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회사들간의 합

자제조사업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AICO는 1995년 방콕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경제협력사업으로 승인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B BC (B r a nd - to-B r a n d

Complementation Scheme)와 AIJV (ASEAN Industrial Joint Venture)를

대체하여 실행되는 것이다. 1988년 설립된 B B C는 1 9 8 1년의 AIC (ASEAN

Industrial Complementation Scheme)에서 파생된 제도로 역내의 자동

차부품 및 구성품 생산의 수평적 특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해당부품 및

구성품의 교환 및 생산에 관한 것이다. 1983년에 도입된 AIJV는 해당제

품에 90%의 관세감면혜택 및 local content accreditation을 수여하는 것

으로 이는 자원의 공동관리( resource pooling) 및 시장공유를 통한 생

산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반해 AICO는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면서 더 광범위한 관세, 비관

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AFTA설립을 위한 공동실효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 CEPT) 체제를 기본으로 하여 기술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부가가치사업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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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및 기준

A I C O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세안 회원국 두 나라에 두 개 이

상의 회사가 있어야 하며, 지원 회사들은 아래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아세안국가에서법인으로등록되어영업활동을수행하고있어야함.

② 법인이 위치한 국가가(참여국) 최소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 조건에 대신하여 참여국에서 부과하

는 다른 자격을 만족시킬 경우 동 조건은 참여국과의 협의 후 면

제될 수 있음(실제로 위 조건은 탄력적으로 운영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은 30% 지분조건이 자동적

으로 면제되는 추가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③ 참여국에 의해 허용되는 자원공유/공동관리/산업보완, 또는 여타

의 산업협력사업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합작사업,

합작제조, 기술이전, 훈련, 라이센스, 통합구매, 경영서비스, 판매 및

마케팅계약, 혹은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현황에 관한 증빙문서를 제

출해야 함.

④ 최초단계에는 제조업에만 적용하나, 다른 분야의 산업으로 확대 가

능함.

3) 제품요건

CEPT 협정의 제9조 일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제품들이

해당되는데, HS 8 - digit이나 그 이상의 수준에서 제품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CEPT의 원산지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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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기준

참여국의 국가기관이 AICO 사업의 승인을 담당하며, 참여국은 AICO

사업 참여, 제품 및 적용 관세율을 ASEAN 사무국에 60일 이내에 통지

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접수 후 14일 이내에 COE (certificate of eligi-

bility)를 발행하여야 하며, 참여국은 특혜관세율 적용 및 관련 비관세 인

센티브의 신청을 위해 COE를 사용하여야 한다. 참여국은 COE 발행 후

60일 이내에 특혜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AICO 규정에 관한 유보사항은 허용되지 않으며, AICO 참여국이 아닌

역내 회원국이 AICO와 동일한 관세율의 적용에 동의한다면 비참여국의

신청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기업은 AICO 제품의 생산에만 AICO 혜택을 받은 원자재와 중간

재를 사용해야 하며, 이 의무조항을 침해할 경우 참여국은 혜택사항들을

철회할 수 있다.

5) 혜택

A I C O는 참여기업에게 관세상의 특혜를 비롯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된 특혜로, 합당한 자격을 갖춘 기업에게는 A F TA가 출현하

는 2 0 0 3년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A F TA의 공동실효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 CEPT) 수준인 0∼5%의 특혜관세율을 적

용한다. 실제 적용세율은 참여국이 결정하며 특혜관세율은 해당제품의 세

율이 최종 CEPT에 도달하였을 때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ASEAN 각국

의 공산품 수입관세율은 말레이시아의TV와 에어컨이 30% 전후, 태국의

완성차 및 엔진이 80% 전후, 자동차부품은 20∼30% 정도로 상당히 높

은 편이어서 AICO 참여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비용절감효과가 매

우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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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O 승인제품은 AICO 최종제품, AICO 중간재, AICO 원자재로 분류

되며, AICO 최종제품은 아무런 제한없이 참여국의 시장에 접근이 가능

하다. 그러나 중간재와 원자재는 최종제품의 생산에 한하여 시장접근이

허용된다.

이밖에 local content accreditation를 비롯하여 참여국가에서 제공하는

다른 비관세 인센티브도 적용 가능하다.

6) 분쟁해결 및 감독기관

각 AICO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국내 기관이, 총괄적인 AICO의 운

영은 ASEAN 사무국이 감독하여, 각 참여국은 정기보고서를 사무국에 제

출하여야 한다. ASEAN 경제장관회의 및 그 부속기관이 AICO 제도의 진

척상황과 수행을 검토하며, 분쟁발생시 ASEAN 분쟁해결제도에 따르게

되어 있다.

다. AICO 사업의 현황 및 평가

1999년 3월 현재, AICO Scheme에 62건의 사업지원( application)이

있었으며, 이 중 30건이 승인된 상태이다(<표 13> 참조).

지원의 대부분은 자동차(부품) 부문이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

핀, 싱가포르, 태국이 참여하고 있는 반면 브루나이공화국, 라오스, 미얀

마와 베트남이 참여하는 사업지원은 전무하다.

AICO에 대한 지원과 승인이 예년에 비해 크게 신장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ASEAN 경제상관들은 30차 회담에서 AICO 지원 및 승인 건수가

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群에 비해서는 여전히 소규모라는 사실에 우려

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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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ICO 합자사업의 실제 적용사례

이미 동남아를 생산거점화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분업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AICO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이 ASEAN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이미 ASEAN 각국에 개별적

으로 진출해 있는 생산기지를 AICO 발효를 계기로 더욱 효율적인 분업

체제로 재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이미 역내 4개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니혼덴소(일본전장)가 AICO 참여를

위해 각국과 교섭하였으며, 도요타자동차와 마쓰시타전기 등 기진출 전

기 및 자동차업체들도 참여중이다.

특히 도요타는 말레이시아와 태국간의 AICO 신청이 양국 모두에게서

받아들여짐으로써, 이들 국가에서 생산중인 54개에 이르는 자동차부품을

양국에 0∼5%의 관세혜택을 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도요타는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는 핸들연결조립품(Steering Link Assembly) 및

엔진제어컴퓨터(Engine Control Computer) 등을 태국에, 그리고 태국에

서 생산되는 디젤엔진조립품과 차체패널(Body panels) 등을 말레이시아

<표 13> AICO 합자사업지원현황

사업지원 건수 62

승인사업 건수 30

비승인사업 건수 11

참여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신청 품목

자동차부품 및 구성품

전기·전자

식품

기타

79%

8%

8%

5%



에 관세혜택을 받고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 동북아 투자협력협정의 단계적 추진

동북아 역내국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분업의 필요성과 경제적 상

황을 고려할 때 삼국간 산업협력을 고양시키고 강화할 새로운 틀 ( s c he-

me)이 필요한 시점이며, AICO와 유사한 투자협력협정은 삼국이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일 3국간 수평적 분업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중복투자의 방

지가 빈번히 논의되고 있으나, 이를 실현에 옮기기 위해서는 경쟁력과 상

호보완성을 증진시키는 집단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기업

의 對中투자는 효과적이지 못하여 적자를 보전하는 데 본국의 모기업에

의존해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한국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과 서비스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는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동북아 산업협력협정( Northeast Asian Industrial Cooperation :

NAICO)과 같은 투자협력협정은 역내투자와 교역확대를 통해 특화와 규

모의 경제를 증대시킴으로써, 이 지역 단일투자시장의 출현에 매력을 느

낀 외국인투자의 보다 많은 유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NAICO의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협력과 증진을 위한 실무그룹

(Working Group on Investment Cooperation and Promotion: WGICP)

의 구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무그룹의 검토 후에는 투자관련 고위공

무원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on Investment) 혹은 삼국의 투자부

처 장관급 인사들(The Northeast Asian Heads of Investment Agencies)

이 지역투자협력문제의 다양한 면들을 논의, 발의 및 실행을 위해 정기

적으로 회동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삼국의 투자관련 각료들의 회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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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AICO 발효의 전단계로 1993년 발효된 CEPT과 유사한 특혜관세율의

도입 및 NAICO 협정의 체결과 이의 적용에 있어서의 제한요건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4. 동북아투자지역협정의구상

가. 동북아 투자보장협정의 추진

중장기적 전략으로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의 추진에 앞서 단기·중기적

전략으로 동북아 투자보장협정의 추진을 구상할 수 있다.

1) 동북아 3국의투자보장협정의현황

가) 동북아 3국의 투자보장협정의 현황

일반적으로 투자보장협정(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으로 불

리는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은 보통 2개국이 상호간의 투자

증진 및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투자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안고 있

다. 즉, 투자에 따르는 통상적인 사업상의 위험은 물론이고, 투자유치국

의 정치 경제상황에 따른, 이른바 국별위험 요소까지도 수반된다. 즉 투

자자의 자산에 대한 투자유치국 정부의 수용 또는 국유화, 투자유치국내

의 무력충돌 등으로 인한 투자의 손실, 해외송금에 대한 제한 또는 통화

의 불태환결정 등과 같은 비상업적 위험요소 역시 투자자가 해외투자에

앞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라 할 수 있다. 사업상의 위험이야 투자자

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지만, 비상업적 위험은 일국

의 조치(투자유치국의 보호조치 또는 투자국의 보장조치), 또는 양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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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동보장 등에 의해 상당히 경감될 수 있다. 투자보장협정은 체약당

사국들간의 공동보장을 통해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의 보호에 관한 내용만을 취급하는 양

자간 투자협정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양국간의 투자자유화의 내용까

지도 포함하고 있는 미국형 양자간 투자협정 및 거의 모든 양자간 투자

협정은 투자보장협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세계에는 1,500여 개 이상의 양자간 투자협정이 존재하고 있으

며, 세계 해외투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양자간 투자협정 역시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 동북아 3국의 투자보장협정 체결현황

작년 7월까지 중국은 총 80개국, 한국은 62개국(49개 발효), 그리고

일본은 5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해 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이래 현재까지 단기간에

걸쳐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다수의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특히 중

국의 경우 아직 체제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특수한 정치 경제상황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여부가 외자유치의 중요한 관건이다.

한국의 경우 1970년대까지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외자유치를 목적으

로 주로 선진투자국들과 협정을 체결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對개도

국 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국의 입장에서 개도국과 다수의 협정을 체결

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미국, 일본과 협정(미국형 투자협정)체결을 추

진중이다.

일본은 현재까지 이집트, 스리랑카, 터어키, 중국, 홍콩의 5개국과만 협

정체결하였다. 이는 독일(113개), 영국(87개), 스위스(81개) 등 주요 선

진국들의 체결건수와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수이다. 특히 일본이 세계 해

외투자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을 고려할 때, 일본이 이처럼 적은 수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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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간투자협정을 체결한 것은 일본이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투자협정에 대

해 매우 소극적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다) 동북아 3국간의 투자협정 현황

일본과 중국은 1990년, 한국과 중국은 1992년에 각각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들 양 협정은 일부 규정에 있어 내용상 약간의 차이가 있

기는 하지만 매우 흡사하다. 양 협정의 주요 내용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별첨과 같다.

이들 협정은 일반적인 투자보장협정의 표준적인 내용과 큰 차이는 없

지만, 여타 투자보장협정들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변이가 큰 편이다. 투

자보장협정의 가장 전형적인 내용과 한 중 투자보장협정의 내용중 주요

한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중 투자협정의 경우 지리적 적용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

에 따라 이 협정이 적용되는 중국의 영역범위가 분명치 않다. 투자의 허

용에 있어 최혜국대우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내국민대우

의 경우 일반적인 투자보장협정처럼 자국의 법규에 따른다.

투자허용 이후 대우원칙에 있어 내국민대우의 의무를 부여하되, 국가

안보,공공목적,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자국의 법규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다. 단순히 자국의 법규에 따른 내국민대우 부여보다 강화

된 내용으로 보이나, 예외 사유의 해석이 자의적일 수 있어 사실상 크게

강화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에 있어 중재기관으로 국제중재기관을 설정하

지 않고, 양국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은 중국이 아

직 ICSID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중국이 I C S I D

회원국이 되는 경우 분쟁사안을 I C S I D에 회부할 수 있다는 첨부규정이

있다.

제3국을 경유한 간접투자에 대한 언급은 일반적인 투자보장협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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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우 드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예를 들어 한국기업의 미국 현

지법인의 대중투자에 대한 보호까지 확대·적용하는 규정으로, 투자자의

정의에 있어 설립지 및 중심부 위치기준 외에 통제기준까지 확대·적용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에 대해 적용되는 대

우기준은 일반적인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기준은 아니다. 즉 비교의 대

상이 되는 투자는 유사한 상황의 미국내 현지기업, 즉 중국이나 여타국

기업의 미국내 현지기업의 對中투자이다.

<표 14> 투자보장협정의표준내용과한·중 투자협정

한·중투자협정의내용투자보장협정의 표준내용

규정없음체약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전영

역·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한

해상 및 해양지역 포함

지리적 적용범위

최혜국대우의 의무규정

공정 공평대우 규정없음

내국민/최혜국대우. 국가안보, 공

공목적,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

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내국민대

우 의무 예외

체약국의 법규정에 따름투자의 허용

항시적 보호 및 공정 공평대우

국내 법규정에 따라 내국민/최

혜국대우

허용된 투자의

일반적 대우원칙

보상시 최혜국대우 기준보상시 내국민/최혜국대우분쟁으로부터의

보호

양국간의 중재위원회에서처리ICSID 등 국제중재기관 언급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절차

일방체약국의 투자자가 실질적인

이익을 갖고 있는 제3국 기업의

타방체약국에의 투자에 대해 협

정의 적용문제 언급

규정없음간접( indirect)

투자에의 적용

협정의 원활한 이행, 양국의 외국

인투자관련 법규 및 정책의 검토,

양국 정부에의 권고 등을 목적으

로 한 공동위원회 설치

규정없음공동위원회의

설치



한·중 투자협정, 일·중 투자협정에 동일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양국간 공동위원회 설치규정은 투자보장협정의 특이한 내용이지만, 발전

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즉, 동 규정은 공동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서

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양국의 외국인투자관련 법규 및 정

책에 대한 검토와 상호권고까지 포함하고 있는 바, 동 위원회의 역할이

활성화되는 경우 양국간의 투자협력을 논하는 주요한 채널이 될 수도 있

을 것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투자협정의 경우 작년 말 원칙에 합의하여 현재

실무적인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협상은 진행되지 못하

고 있다. 한 일 투자협정은 미국형 투자협정모델을 기초로 하여 투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투자의 자유화, 이행의무의 금지 등을 포괄하는 수준높

은 협정을 지향하고 있다.

2) 동북아투자보장협정의구상

가) 동북아 투자보장협정의의미

동북아 투자보장협정이란 한·중·일 3국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투자

보장협정, 즉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이 아니라 3국간 투자보장협정을 의미

한다. 즉 현재의 한·중 투자보장협정, 일·중 투자보장협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투자보장협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나) 취지

투자보장이라는 차원에 있어 동북아 3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범을

정립함으로써 투자문제에 있어 이들 3국간의 공동체적 의식을 제고하며,

여타 투자협력분야의 기반을 조성하며, 향후 보다 발전된 내용의 투자협

정 추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

또한 투자보장의 실질적 효력에 있어서도 양국간의 보장보다는 3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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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장을 통해 효력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양 협정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양국간 공동위원회를 3국간

공동위원회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동북아 투자보장협정이라는 틀 안에

서 3국간 공동위원회는 현재의 양국간 공동위원회보다 높은 위상을 갖

고 동북아 투자협력의 문제를 논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

이다.

다) 현실적 가능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중 투자협정, 일·중 투자협정의 내용은

거의 흡사하며, 일부 규정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는 문제가 될

만한 차이는 아니다. 또한 최혜국대우 규정에 의해 한, 일 양국의 투자자

는 양 협정의 내용 중 유리한 내용을 적용받게 되므로, 실질적 차이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양 협정의 공통 내용, 그리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투

자자에게 양 협정의 내용 중 보다 유리한 내용을 결합하여 양 협정의 통

합협정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와 내용의 투자협정은 3국

모두에 추가적인 부담이 거의 없을 것이다. 양 협정의 통합 협의과정에

서 일부 내용의 발전적 수정, 새로운 규정의 도입 등도 가능할 것이며,

이는 동북아 투자보장협정의 추가적인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일간 투자협정은 동북아 투자보장협정과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

을 것이다. 한·일 투자협정은 동북아 투자보장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포

괄적 협정이 될 것인바, 이에 따라 동북아 투자협정의 최혜국대우 규정

에 따라 중국 투자자의 무임승차문제가 발생할 것이나, 이는 현재의 양

자간 투자보장협정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며, 또한 중국의 해외투자가 미

미한 상황에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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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북아 공동위원회의 기능

주요 기능: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에서명시되고 있는 주요 기능을 3국간에 적용한다.

·협정의 이행 및 동북아 3국간의 투자에 관련된 사항의 검토

·외국인투자에 관한 3국의 법규 및 정책에 관한 협의

·각국 정부에 대한 적절한 권고

현재 일방 체약국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공동위원회를

연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킨다. 또한 동 위원

회의 구성 및 절차에 관해 보다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동북아 투자

협정에 첨부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나.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의 구상

1) 동북아투자지역(N A IA: Northeast Asia Investment Area)의

의미

지리적으로는 동북아 3국을 대상으로 한다. 성격상으로는 동북아 3국

간에 투자의 자유로운 흐름이 보장되고, 역외국에 대해서 하나의 개방된

투자지역으로 정립한다. 세계 다국적기업들이 동북아지역을 대상으로 생

산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 촉진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자유롭고 투명한 투자환경의 조성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에 있

어 경쟁력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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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한·중투자보장협정과일·중투자협정의비교

주요요소 한·중 투자협정의 내용 일·중 투자협정의 내용

협정의

적용범위

투자의

정의

·일방체약국 투자자에 의해 타방체약

국의 영역내에 투자된 모든 형태의

자산(포괄적 정의) : 주식, 지분, 채

권, 동산 및 부동산, 지재권, 금전적

청구권 등

·지재권의 경우 지재권 관련 국제협

정에 의해 지배

특별한 차이 없음

투자자의

정의

–일방체약국의 국민 및 회사

·국민 : 국적기준

·회사: 설립지 및 중심부 기준

동일

수익의

정의

투자에 의해 창출된 과실: 이윤, 이자,

배당, 자본수익, 사용료, 수수료 등

특별한 차이 없음

지리적

범위

규정없음 규정없음

시간적

범위

·소급규정 있음(한국: 1948. 8. 15 이

후 투자, 중국: 1949. 10. 1 이후투자)

·협정의 유효기간: 5년

·지속조항: 협정종료 이전의 투자에

종료 후 15년간 효력지속

·소급규정

(양국 모두 1 9 7 2 . 1 0 .

29 이후 투자)

·협정유효기간: 10년

투자의허용

·각 체약국의 법규에 따라 허용

·최혜국대우부여: 투자의허용및 이

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 최혜국대우

부여

동일

투자자의 입국 및

체류

·투자 및 기업활동의 수행을 위한 투

자자의 입국, 체류, 거주, 영업허가

요청에 호의적 고려

규정없음

허용된 투자의

일반적 대우

·투자, 수익, 투자와 관련된 기업활동

에 있어 타방체약국 투자자에 내국

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부여

·투자및 수익에 대한 항시적 보호 및

안전. 공정 공평대우 의무규정 없음.

·내국민대우의 예외: 국가안보, 공공

특별한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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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계속

목적,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

해 불가피한 경우, 국내법규에 따른

차별 가능

·특별형식(special formalities )은 내

국민 대우의 위배 아님.

·최혜국대우의 예외: 지역경제통합체,

국제과세협정에대한 예외

투자

보호의

구체적

규정

수용 및

보상

·정의: 수용 및 국유화, 또는 이와 유

사한 효과를 갖는 조치

·조건: 공공목적, 비차별적 방식, 적법

한 절차, 보상

·보상 : 신속하고, 적절하고, 유효한

보상

* 적절한 보상: 수용사실이 알려지기

직전의 수용자산의 시장가치. 시장

가치의 산정이 용이치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치산정방

식에 따름(투하자본, 감가상각, 송

환자본 등을 고려). 수용일부터 보

상일까지 적절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 지급.

* 유효한 보상: 충분히 현금화될 수

있고, 보상산정일의 공적환율에 따

른 자유로운 송금 보장

* 재심청구권: 수용국의 법규에 따른

재심청구권 보장

* 동 규정의경우현재시행되고있는

각국의 법률에 따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조치 가능

적절한보상: 투자자에게

수용의 비발생시를 가정

한 동일한 재산상태를

보전

·무역충돌, 국가긴급상황, 내란 등의

상황에서 야기된 손실에 대해 최혜

국대우에 기준한 보상

·군 당국에 의한 투자의 징발, 전쟁행

위 이외의 행위에 의해 야기된 불필

요한 투자의 파괴에 대해 공정하고

분쟁으로

부터의

보호

최혜국대우에 따른 보상

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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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계속

합리적인 보상

송금

·각 체약국의 관련 법규하에서 자유

태환통화에 의한 해외송금의 보장,

송금일의 공적환율 적용

·송금의 대상 : 투자원금, 수익, 이자,

배당금, 사용료, 수수료, 투자관련

채무변제대금, 투자관련 고용인의

소득 등

·양국간에, 현지국과 제

3국간에 지급, 송금,

금융수단의 이전 자유

를 보장

·현지국의 법규에 따른

외환통제 인정

대위변제규정

투자자의 모국 정부 또는 지정기관이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보상시, 변제자

가 투자자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승계

투자자대

정부간

분쟁해결

절차

·분쟁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우호적

해결 우선

·수용 보상금의 산정과 관련된 분쟁:

6개월내 우호적 해결 실패시, 투자자

는 사안을중재위원회에 회부 가능

·여타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중재위원회에 회부(우호적 해결기한

규정없음)

·투자자의 국내구제조치 이용시 중재

위원회 회부 불가

·중재위원회의 구성: 분쟁당사자들에

의해 임명된 2인의 중재인, 제3국의

국민인 제3자 중재인(중재위원장)의

3인으로 구성. 제3자 중재인은 양

중재인의 동의하에 임명. 90일내 임

명 실패시 양국이 사전에 동의한 제

3국에 중재인의 선임요청

·중재절차는 워싱턴협약을 준거로 중

재위원회에서 결정. 중재위원회의 결

정은 최종적. 중재의 이행은 각 체약

국의 해당법규에 준거함.

·중국이 워싱턴협약 당사국이되는 경

우 투자자는 모든 분쟁을 I C S I D에

동일

중국의 워싱턴 협약 당

사국이 되는 경우의 규

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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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계속

회부가능(단, 중국이 I C S I D에 유

보 통보한사안은 제외) 

정부 대

정부간

·협정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분쟁은

양국의 협의 및 협상을 통한 해결

모색

·3개월내 우호적 해결 실패시 중재재

판에 회부

·중재재판소의 구성: 양국이 임명한

2인의 재판관, 제3국의 국민인 제3

재판관(의장)의 3인으로 구성. 의장

의 기한내 임명 실패시 국제사법재

판소장에 임명 요청

·중재재판절차는 재판소의 자체결정.

만장일치제. 중재판정은 최종적, 구

속적

특별한 차이 없음

사법·행정심판상의

권리

투자자 권리의 행사 및 방어를 위해

현지국의 법원 및 행정심판소, 행정기

관을 이용함에 있어 내국민/최혜국대

우 부여

동일

타협정 및 국내법과의

관계

본협정과 양체약국이 참여하는 국제협

정, 또는 일방체약국의 국내법규 및 계

약과 비교하여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

한 내용을 적용

규정없음

특수규정

간접

(i n d i r e c t )

투자에의

적용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투자자가

실질적인 이익을 갖고 있는 제3국의

기업에 대해, 자국의 투자자 또는 여타

국의 투자자가 실질적인 이익을 갖고

있는 동 제3국의 기업과 비교하여, 다

음사항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

서는 안됨.

–투자의 허용과 관련된 사항, 투자허

용 이후의 일반적 대우와 관련된 사

항, 수용 및 보상, 분쟁으로부터의 보

호, 송금과 관련된 사항, 소급적용 등

–동 규정은 일방체약국과 제3국간에

송금관련 사항에의 적용

언급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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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아투자지역협정(N A FI: Northeast Asia Framework

Agreement on Investment)

가) 동북아 투자지역의 정립을 위한 3국간의 투자협정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동북아 3국간의 투자자유화, 그리고 역외국에 대

한 투자자유화 혜택의 부여이다. 즉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문제를 각국의

자발적 자유화, 또는 서로간의 우호적 압력을 통한 자유화라는 소극적인

추구방식에서 구속적인 협정을 통해 적극적인 추구방식으로 발전시킨다.

나) 동북아 투자보장협정과의 보완관계

동북아 투자보장협정이 투자보호문제를 포괄하는 동북아 3국간의 협정

이라면,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은 투자자유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3

<표 15> 계속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상황

에서만 적용

공동

위원회

설치

–협정의원활한이행을위해양국의대

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joint com-

mittee ) 설치

–기능: 협정의 이행 및 양국간 투자

와 관련된 사항의 검토. 외국인투자

에 관한 각국의 법률제도 및 정책의

발전과 연계하여 이 협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협의. 양국정부에 대한

적절한 권고 등

–일방체약국의 요청에 의해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

동일

외교관계와

협정간의

관계

규정없음 양국의 외교 또는 영사

관계의 유무에 관계없이

동 협정은적용



국간의 협정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양 협정은 동북아 투자문제를 대상

으로 하는 양대협정으로 정립될 수 있다. 양 협정을 하나의 협정으로 통

합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 즉 동북아 투자보장협정을 동북아 투자지

역협정에 흡수하여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이 투자자유화와 투자보호 등 모

든 투자문제를 다루는 하나의 협정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3) 동북아투자지역협정의추진전략

동북아 투자지역협정 구상을 장기적 전략으로 설정한 것은 ① 동북아

3국간의 경제통합의 수준이 어느 정도 제고된 상황에서 구속적인 투자

자유화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② 중국의 투자자유화 수준이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3국간의 균형있는 투

자자유화 문제를 논하기 어려우며, ③ 외국인투자유치 문제에 있어 3국

의 공동체적 인식이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에서 투자지역의 문제를 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의 초석으로 동북아 투자보장협정을 먼저

추진하며, 무역의 자유화측면 등에서 경제통합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동

북아의 경제통합체로서의 인식이 형성되는 단계에서 투자자유화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투자자유화의 문제

에 있어 아직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유화 협정의

이슈를 제기하면 동북아 투자보장협정의 추진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4) 벤치마킹대상으로서아세안투자지역협정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여타 지역체의 투자협정으

로 1998년 10월에 체결된 아세안 투자지역협정( Framework Agreement

IV. 동북아투자협력방안의구상 85



on ASEAN Investment Area )을 들 수 있다.

가) 아세안 투자지역협정의 주요 내용

아세안 투자지역협정의 기본적인 목표는 자유롭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갖춘 경쟁력 있는 아세안 투자지역의 설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

의 달성을 위해 이 협정은 ① 아세안 투자협력 및 원활화 프로그램의 공

동수행(co - operation and facilitation) ② 투자촉진 및 홍보 프로그램의

공동수행(promotion and awareness) ③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즉 투자

업종의 개방과 내국민대우의 부여( liberalization)의 세 가지 프로그램을

크게 설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투자자유화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아세안 회원국들은 타회원국의 투자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그

리고 비회원국의 투자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투자업종을 개방하고 내

국민대우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무에 합의하고 있다.

단, 회원국의 투자자유화 일정에 있어 베트남의 경우 2013년까지, 라

오스와 미얀마의 경우에는 2015년까지로 늦춰져 있다(작년 12월 아세안

정상회담에서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조치의 일환으로 자유화

의 일정을 더욱 앞당겼음. 즉 제조업 분야의 경우에는 2003년까지로 목

표시한을 재설정했으며, 재설정된 일정에 미얀마도 참여하기로 함. 또한

베트남과 라오스도 협정에 명시된 일정을 각각 3, 5년 단축하여 2010년

까지 자유화의 실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화의 의무에 대해 각국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는데,

각국은 자국에 민감한 부문의 경우 예외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이 협정의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각국은 이러한 민감부문을 기재한

민감목록(Sensitive List : SL)을 제출하며, 이에 기재된 사항은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국이 목표시한까지 자유화를 추진하는 방식은 점진적 철폐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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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른다. 즉, 각국은 역시 협정의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현재 즉각적

으로 자유화할 수 없는 부문 또는 조치를 기재한 일시적 배제목록

(Temporary Exclusive List : TEL)을 제출하며, 이에 기재된 사항은 매

2년마다 검토받고 궁극적으로 목표시한까지 점진적으로 철폐되도록 하

였다. 

한편 투자협력 및 원활화, 투자촉진 및 홍보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각

국은 이의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역시 매 2년마다 심

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 각 회원국은 자국의 투자관련 법규, 조

치, 행정방침 등을 제시하며, 이의 변동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고지

해야 하는 투명성의 의무도 부여받고 있다.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감독은 각료급 기구인 AIA 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어 있다.

한편, 투자보호에 관한 내용은 이 협정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은데, 이

는 투자보호에 관한 아세안의 협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아세안은 1987년에 회원국 서로간의 투자증진 및 투자의 보호를 목적으

로 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정은 일반적인 양자간투자보장협정

의 형식과 내용을 따르고 있음. 즉 이는 아세안 회원국들에 공동으로 적

용되는 투자보장협정이라 할 수 있다.

나) 아세안 투자지역협정과동북아 투자지역협정 구상

아세안 투자지역협정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아세안지역 전체가

하나의 투자입지지역이라는 인식의 제고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아세안 회원국 경제의 긴밀한 연계에 의해 일국의 투자유치는 비단 투

자유치국에 뿐만 아니라 인접한 타회원국의 경제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

과를 파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개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투자유치 노

력을 수행하기보다는, 회원국 서로간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지역에의 전

체적인 투자유치성과를 높이자는 것이 이 협정의 기본적인 의도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회원국간에 서로간의 압력을 통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외

IV. 동북아투자협력방안의구상 87



88 동북아경제협력:  투자협력

국인투자유치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즉, 이 협정은 여타의

지역경제통합체의 투자협정, 예컨대 NAFTA의 투자협정과 달리 역내국간

의 투자확대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세안 투자지역협정이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목표는 동북아 투자협

력이 중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와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세안 투자지역협정은 동북아 투자지역협정 구상이 벤치마킹할 만한 협

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세안투자협정이 추구하고 있는 유연한 접근

방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체의 투자규범 중 현재 가장 발전되

고 강력한 규범으로 평가할 수 있는 NAFTA 투자협정과 비교해 볼 때

<표 16> 아세안투자규범과N A F T A 투자협정의내용비교

NAFTA 투자협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세안 투자규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용범위

투자허용

내국민대우

현상동결

점진적철폐

예외제한

내국민대우

수용·보상

송금

투명성

이행의무

국적요건

독점

국영기업

인력이동

정부 대 정부

투자자 대 정부

투자자유화

투자보호

기타

분쟁해결

주 : * * * 광범위한 취급 강력한 내용, * *  부분적 취급 제한적 내용 * 비취급 아세안투자규

범〓아세안투자지역협정＋아세안투자보장협정



아세안 투자지역협정은 협정의 포괄범위, 개개 규정의 강도, 협정의 구속

력 등의 측면에서 떨어진다. 이는 NAFTA 3국에 비해 아세안 국가들이

외국인투자관련 문제들에 있어 유보적인 입장이 여전히 강함을 반영하

는 현실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동북아 3국에 있어 중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에 관한 입장은 아세안 회

원국들에 비해서도 경직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동북아 투자지역협

정 역시 유연한 접근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동북아 투자

지역협정의 추진시기로 설정하고 있는 2005년 이후 중국의 입장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보다 강력한 내용의 투자협정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즉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의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아세안 투자지역협

정 뿐만 아니라 NAFTA 투자협정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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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동북아 투자협력의 단계적 추진전략

동북아 투자협력은 동북아 3국간 경제적 연계성 및 경제협력의 수준

에 따라 다른 분야의 협력에서와 같이 단기(∼2000년), 중기(∼2005년),

장기(∼2010년까지)의 단계별 추진전략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투자협력의 장기비전(2010년 이후)도 제시할 수 있다.

1. 단기전략(∼2000년)

2000년까지 추진될 수 있는 동북아 투자협력분야의 수단으로는 첫째,

동북아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미 3국

정상간에 합의된 동북아 경제협력연구에 따라 3국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연구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투자분야의 실무협의체를 3국의 전문가로 구

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북아 투자정보망을 구축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해외투자와 외

국인투자의 가장 기초적인 지원수단은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투자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해외투자의 경우 투자대상국의

전반적인 투자환경,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유망 투자사업분야 등에 관해

종합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다. 외국인투자의 유치측면에서도 외국인투자자에게 자국의 투자환경 등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투자유치정책의 기초적 수단이다. 이러한

투자정보망을 동북아 3국 차원에서 구축하는 것은 동북아 3국에서 모두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 방안은 이미 3국



이 각각 갖추고 있는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 지원관련 투자정보체계를

바탕으로 3국의 종합적인 투자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셋째, 동북아 협력투자사업의 발굴 및 추진이다. 지역의 협력발전에 있

어 반드시 수반되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지역내 다수의 국가들이

관계되는 투자사업의 수행이라 할 수 있다. 역내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공동 투자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대체로 이러한 투자사업은 거대한 자

금이 소요되고, 중장기적 투자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상당한 위험부담이

수반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가간에 상이한 규제의 존재도 이

러한 사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 3국 기업간의 공

동투자 내지 협력적 성격의 투자는 개개의 기업이 갖고 있는 투자능력

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역할의 분담을 통해 분업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동북아 3국이 협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발굴

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동

북아 3국의 협력적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은 현재 동북아 3국의 해외투

자 지원기관, 즉 일본의 수출입은행, 한국의 수출입은행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업무를 맡도록 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2. 중기전략(∼2005년)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논의할 정상급 동북아 경제협의체의 구성이 중

기적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분야에서도 이러한 상위협의체에 맞

는 고위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논의했던 투자협력의 수단들 중에서 투자분야 고위급 실무협의

체에서 중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력방안으로는 첫째, 동북아 투자보

장협정의 추진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해외투자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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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업무의 하나는 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업적인 위험으로부터 투자

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이다. 일반적으로 투자보장협정은 양국간 체결되는 것이지만, 동북아 3국

이 합의하여 동북아 3국에 적용되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현

재 한·중, 일·중간에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한·일

간에 투자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확대하여 3국간

의 투자보장협정의 네트워크를 하나의 동북아 투자보장협정으로 통합하

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동북아투자협정을 통해서 3국간의 투자분야

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효과와 동북아 투자보호의 통일적 기준을 정립하

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투자분야 고위급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역내투자를 저해하는 각

국의 투자규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역내 투자자유화의 추

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역내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는 일단 동북아 3국 서로간의 투자장벽을 완화해야 한다. 투자규제의 완

화는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의 완화를 모두 포

함하나,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완화가 중심이 될 것이다. 투자자유

화 수준은 동북아 3국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일

본 및 한국에 비해 자유화의 수준이 현저히 낮고 규제가 많으므로 동북

아 투자협력의 측면에서 투자자유화의 과제는 특히 중국의 투자자유화

수준의 제고에 비중이 주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북아 투자협력의 전

략으로서 투자규제의 완화는 역내투자의 활성화 및 역외투자의 유치확

대라는 목표에 따라 각국의 투자장벽을 점차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협력

적 장치의 마련에서 출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투자분야 고위급 실무위

원회에서 서로간의 우호적 압력하에 자발적으로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방

안이 중기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셋째, 투자분야 고위급 실무협의회의 논의를 거쳐서 중기적으로 동북

아 투자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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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역내·외 투자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기금을 조

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북아 투자기금은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되, 역외국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미국, EU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 투자기금을 통해서

역내 인프라구축 등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동 기금의 조성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청사진

도 논의해 볼 수 있다.

넷째, 동북아 생산네트워크의 구축과 분업체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성

격의 투자에 대해 3국이 공동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구체적

으로 논의하고 이를 정하는 투자협력협정을 체결한다. 이러한 공동의 인

센티브에는 앞서 투자기금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자금지원의 성격 이외의

다양한 형태(예를 들어 공동투자사업과 관련된 무역거래에 대한 특별혜

택 등)의 지원책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3. 장기전략(∼2010년)

2010년까지의 장기적 전략으로서 투자분야의 협력은 중기적으로 추진

되었던 사항들을 심도있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동북아 투자기금을 발전시켜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하는 것이다.

동북아개발은행으로 하여금 동북아 지역내 투자에 대해서 금융지원, 종

합적인 정보·자문 서비스의 제공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동

북아개발이 3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표모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동북아지역이 자

유무역지대로 발전시, 동북아개발은행은 북미개발은행( N A D B a nk)처럼

동북아 3국의 각 국가의 국내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업무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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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동북아 투자지역 협정의 원칙을 정립한다. 동북아 3국간의 투자

보호, 투자자유화, 더 나아가 역외국에의 투자자유화 등을 포괄하는 투자

지역협정의 체결원칙에 합의하는 것이다. 먼저 역내국간의 투자자유화원

칙에 합의하는 것이 추진되고,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역외국에 대한 자

유화 등을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기적으로 추진되는 투자규제조

치에 대한 동북아 3국간의 자발적인 자유화조치의 추진과 함께, 투자자

유화를 포괄하는 투자협정의 체결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

는 것이 중요하다. 역외국에 대한 투자자유화는 역외국에 대한 동북아지

역으로의 공동의 투자유치노력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궁극

적으로 세계 다국적기업들이 동북아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유도한

다는 목표하에 3국이 합의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표 17> 동북아투자협력의단계적전략

장기 전략

(∼2010년) 

→ 심화발전

중기 전략

(∼2005년) 

→ 심화발전

단기 전략

(∼2000년) 

동북아 투자정보망

구축

정보 및 기술지원

동북아 개발은행의

설립

동북아 투자기금의

조성

역내투자에대한금융

지원 확대

금융지원

→ 심화발전동북아 투자보장협정

의 추진

역내투자에대한투자

보장 확대

투자보장

동북아 투자지역협정

에 대한 원칙 합의

투자장벽의 파악 및

투자장벽 완화

역내투자에 대한 3국

공동의 연구수행

투자규제의 완화

→ 심화발전동북아 투자협력협정

추진
–

투자인센티브

→ 심화발전동북아 경제협의회

(정상급) 산하에 동

북아 투자협의 고위

협의체의 설립

각국의 동북아 투자

관련 연구기관간 연

구협의체 구성

주관 기관



4. 동북아투자협력의비전(2 0 1 0년이후)

투자는 경제통합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서, 동북아 투자협력의 최

종적인 목표와 비전은 동북아 경제통합이라 할 수 있다. 투자와 관련해

서 구체적으로는 동북아를 하나의 개방된 투자자유지역으로 정립하는 것

이다. 즉, 역내 투자장벽의 완전한 철폐를 지향하며, 역외국에 대해서도

자유화의 혜택을 확대하는 동북아 투자지역협정(NAFI : Northeast Asia

Framework Agreement on Investment)을 체결하는 것이다. 동북아 자

유무역협정의 추진시 이와 병행하여 추구하며 보다 장기적으로 아세안

투자지역협정과의 통합을 통해 동아시아 투자지역협정을 추구하는 것도

장기 비전으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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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 New Strategy for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 Investment Cooperation

Seong -Bong Lee ed.

As the world moves rapidly towards globalization in the 1990s, the

movement towards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steadily gains momentum. Although interest i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has been elevated due to

the rapid pro g ress of regionalism in the world economy, political

instability and security issues in the region have impeded the

p ro g ress of the movement towards actually achieving economic

integration on the same level as, and similar to either the EU or

NAFTA. However, since the attitude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has changed since the coming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it has

become necessary to develop a framework for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This paper searched for economic cooperation strategies with a

focus on Investment Cooperation among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the context of Economic Cooperation issues. 

The first priority of Investment Cooperation in NEA is to enhance

intra-regional investment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Differing

from other regional characteristic, of the NEA investment relation, is



that a one-way flow has dominated investment. Japan has unilateral

relationships with both Korea and China, and Kore a’s FDI

relationship with China is also unilateral. The core issue of the

facili tation of intra-regional investment will be to develop a

p roduction specialization in the region. This could be re a l i z e d

t h rough transfer of an industry which lost comparative advantages,

from Japan to Korea and China, or from Korea to China. 

Another objective of Investment Cooperation in NEA is to establish

the Northeast Asian Investment Area. With the prospect of NEA

economic integration lurking in the future, a cooperative appro a c h

towards FDI inducement into NEA will have long lasting individual

and common consequences. The concept of the Northeast Asian

Investment Area can be designated as the development of a regional

production network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third objective of Investment Cooperation in NEA is to develop

a framework for the common utilizat ion of re s o u rces. A

representative example would be a joint investment project involving

the construction of intra-regional infrastructure. 

C o o rdinated policy measure need to be develop to enable

enhanced investment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ach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has already adopted many domestic policy

m e a s u res to support overseas investment as well as to encourage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using these measures as a foundation,

we may then develop policies along regional lines with re g a rds to

investment cooperation. Possible policy measures may include : 1 )

i n f o rmation and technical support, 2) financial assistance, 3 )

investment protection, 4) deregulation, and 5) investment 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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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cy measures for investment cooperation in NEA may be

grouped into short, middle and long-term strategies.

The short  term(by the year 2000) strategies may include

construction of the Northeast Asian Investment Information Network,

expanding upon financial support mechanism and further developing

p rotection for investment projects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investment cooperation in NEA. 

As midterm(by the year 2005) strategies, we suggested drawing up

the NEA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reviewing the curre n t

domestic investment barriers as a starting point for investment

liberalization in NEA and establishing the NEA Investment Fund to

support investment within the region. 

The long term (by the year 2010) st rategies may include

concluding the NEA Investment Cooperation Agreement, which

provides 3 - party joint incentives to investment projects, establishing

the NEA Development Bank and setting up the principles of the NEA

Framework on Investment, which assumes a free investment area of

NEA. In the long run, the Treaty will be incorporated within the

Framework Agreement on ASEAN Investment Area (AIA) to be

developed into the East Asia Framework on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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